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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D i s c iplin ary Liab ilit ie s

in the Inv e s tig ation and Inquiy to M arine A ccident s A ct

by Y eang - Dae J o

D ep artm ent of M aritim e Law,

Graduate S chool, K orea M aritim e Univers ity

A B S T RA CT

T he Marine Accident Inquiry was established as an administrative

tribunal for protection of the human lives , property and environment at

sea in accordance with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to marine accident

act .

T he primary duty of Marine Accident Inquiry to clarify the cause of

marine accident , which may cause great financial damage to vessel and

cargoes and often including precious human lives and marine pollution , so

that the concerned parties may consider counter measures .

But the Marine Accident Inquiry Agency (hereafter , called as "MAIA")

discipline the marine officers and/ or pilot s for their behavior if a marine

accident is considered to be caused by their intentional action or

negligences on duty and recommend a persons other than marine officers

and/ or pilot s who involved in causes of a marine accident in order to

accomplish above- mentioned purposes .

T here is many functions in the adjudication of the MAIA , such as the

fact - finding of a marine accident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concerning

safety of sea traffic, the settlement of disputes which may arising from

the marine accidents at times .

And also, the adjudication of the MAIA, which were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ill be the good code for mariner s to avoid any accident

and/ or incident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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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ew of the above functions and duties, the MAIA is not only a

navigator but also a law - maker and a judge.

T he MAIA have disciplined 1,901 per sons of marine officer s and pilot s

for the past 5 year s, such disciplinary punishment have to enjoy strictly

to avoid injury of inquiree ' s right s and interest s even though it is

required from the public interest .

T he procedures of the inquiry is not required to follow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code and criminal action , but it is desirable that

the provisions concerning discipline should be dealt with as a principal of

criminology in view of the characters .

In spite of the above matters , MAIA is in danger of forgetting the

import of disciplinary punishment because their primary duty is to clarify

the cause of marine accident .

T his thesis aims at indicati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provisions

concerning disciplinary punishments have to be interpreted by means of

the legal dogmatics .

T his thesis consist of 7 chapter s, which are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chapter 1, legal ground of disciplinary liabilit ies and the general

view of the Marine Accident Inquiry systems in chapter 2, the legal

posit ion of the inquiree in chapter 3,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to the inquiree in chapter 4, the effect s of

discipline to the inquiree in chapter 5, a propose to harmonize betw een

disciplinary and criminal liabilities of seaman who have been occurred

marine accident by their negligence in chapter 6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n chapter 7.

T he conclusion of this study reveals as follow s ;

1. T he limitation of causations should be extended or reduced as per

cases , i.e. it is better to extend limitation as far as possible when MAIA

make a decision to clarify the cause of marine accident so that counter

measures may find out , but it is better to reduce limitation when MAIA

sentence the inquiree disciplinary punishment against their behavi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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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prevent unconscionable injury .

T o presume the negligence- sharing onto the parties interested by

the volume of discipline to the inquiree which w as shown in the

adjudication should be kept aw ay because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 ee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to the inquiree and the liability -

sharing to the parties interested.

2. T he constituent elements of discipline shall be interpreted strictly ,

otherwise, the right and interest s of the inquiree will be injured.

Furthermore, it must be proportioned to public interest when the

inquiree w as disciplined as a precaution because it can hard to determine

the possibilities of recurrence in this case.

Especially , to reduce the degree of the MAIA ' s arbitrariness is

required because presuming negligences is left to their discretion under

the circum stance that the duty of care and diligences are not able to

make a type, which can be applied at any cases .

3. T o assess the volume of discipline according to the gravity of the

inquiree ' s violation is reasonable, but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extent

of damage, the negligence of injured party , whether the post - action was

taken or not and whether an agreement w as came to or not at same

time.

4. A s the disciplinary punishment by MAIA is under a category of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 to the persons who were involved in traffic at

sea which is very useful in preventing marine accident , too slight

disciplinary punishments that object may be impaired, should be avoided

as w ell as efficient enforcement s of regulations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the marine accident .

5. T o reduce the criminal liabilities of the seaman which may arising

from the marine accidents by the negligence is advisable in consideration

of their legal position which they have to pay not only criminal liabilities

but also civil and disciplinary liabilities for a behavior .

It is desirable to transfer the provisions of the crime of accidental

- iii -



homicide, the crime of traffic interference, the crime of an accidental fire

which w as occurred with marine accident s in the criminal code to the

Seaman ' s Act or Sea T raffic Safety Act and to be free from such penal

sanction if such a crime have been violated by slight negligence, in

consideration of the maritime policy to be protect the seaman, the gravity

of blameworthy and the balancing of legal interest , etc.

In this case, the deterrent effect of the criminal sanction can be

alternated by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nd/ or the civil li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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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序 論

제 1절 硏 究의 背景과 目的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

는 국가는 海上交通安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

여 國家權力으로 이의 준수를 명령, 강제하고 있다. 海洋安全審判은 이러한

제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선박의 運航過程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

여 직접 海洋事故를 경험한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여 複雜多樣한 海洋事故

發生原因을 밝혀 이를 海洋事故防止에 관한 국가시책에 반영시킴으로써 海

上交通安全을 확보하고자 하는 行政意圖에서 시행되는 法律制度이다. 그러나

海洋安全審判院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인을 규명한

뒤 당해 海洋事故의 發生原因에 사람의 행위가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일 때에는 당해 海技士 또는 導船士를 懲戒하고,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의 행위일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是正 또는

改善을 勸告하거나 命令하는 방법으로 海上安全確保의 구체화를 꾀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制定 施行되고 있는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아래에서는 海審法이라 한다)에 따라 海洋事故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海技

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는 국가에 대하여 懲戒責任을 부담하게 된

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海洋事故는 모두 3,681건이며1),

그 중 1,848건의 海洋事故가 海洋安全審判院의 審判에 회부되어 1,901명에

달하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각종 懲戒處分을 받았다.2)

海審法上의 懲戒는 일종의 行政處分이기 때문에 刑罰과는 성질을 달리하

1) 海洋事故는 개개 법률의 立法目的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海洋

事故에 대한 통계 역시 통계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수치는 海洋事故에

대한 政府公式統計機關으로 지정된 中央海洋安全審判院 調査官室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2) 해양안전심판사례집 (199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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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國家에 의하여 개인의 法益이 박탈되는 公法上의 制裁라는 면에서는

양자가 다를 바 없으며, 懲戒를 당하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입장에서 볼

때 生存問題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行政處分이다.

海審法上의 懲戒는 다른 一般行政處分과는 달리 그러한 處分의 前提로서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의 認定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구

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職務上 故意 過失인지는 社會的 相當性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은

關係法令, 慣習 및 條理는 물론 海技技術的 要素 등 전체 法秩序 또는 海上

交通安全의 確保라는 價値評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法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海審法은 海洋事故關

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에 대한 아무런 定義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解釋論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解釋은 海洋安全

審判院의 중요한 任務가 된다.

이처럼 海洋安全審判은 司法代替機能을 가진 가운데 職務上 故意나 過失

로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한다. 海審法

上의 懲戒는 行政處分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懲戒의 성질로만 본다면,

刑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處分要件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海審法上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는 일종의 公法

上 制裁로서 개인의 權利 義務를 形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權益侵害

를 방지하기 위하여 警察比例의 原則과 같은 엄격한 制限原理가 적용되어야

한다. 刑法總則의 一般原則들은 犯罪人의 處罰에 관한 槪念이지만 반드시 여

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事實上의 責任糾明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

므로 이를 行政處分 制限原理의 한 根據로서 援用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

다.

法의 解釋에는 正義와 衡平, 信義와 誠實의 관념이 그 基底에 깔려 있다.

특히 刑法은 罪刑法定主義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解釋하여야 하고, 疑心스러

울 때에는 被告人의 利益에 따른다(in dubio pro reo)는 解釋上의 基本原則

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海審法은 제1조에서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

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함으로써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함

을 目的으로 한다 고 立法目的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現行法上 海洋安全

審判院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를 懲戒할 때는 刑法總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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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刑事訴訟節次에 따르지 않고 단행법인 海審法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規定의 성질을 歪曲하여 해석을 달리

하게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海洋安全審判院의 審判官, 調査官

은 대부분 法律解釋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海技專門家로 구성되어

있어3) 그와 같은 위험성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4 )

海審法은 이름 그대로 海洋事故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國家事務를 규율

하는 單行法律로서 海洋事故에 대한 定義 및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

등에 관한 實體法的 規定, 調査 및 審判機關에 대한 組織法的 規定, 調査 및

審判節次에 관한 節次法的 規定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組織法的 또는 節次

法的 측면에서의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199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海難審判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었지만5) 實體法

的 측면에 있어서의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6)

이 연구는 海審法 중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

規定의 解釋論的 考察을 통하여 바람직한 解釋方向을 모색해 봄으로써 海洋

安全審判에서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하여 적정한 懲戒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 2절 硏 究의 方法 및 範圍

法學方法論에는 일반적으로 槪念法學 分析法學 解釋法學的 접근방법과 法

哲學的 法史學的 法社會學的 立法政策論的 접근방법 등이 있지만 어느 한

3) 99. 12. 현재 각급 海洋安全審判院 審判官(院長 포함)의 出身分布를 보면, 海技士

출신 審判官 13명, 行政官僚 출신 審判官 3명으로 法律家 출신은 1명도 없다.
4 ) 미국의 경우 原因糾明을 위한 節次와 行政法判事 (A dm inist r ativ e Law Ju dg e)에

의한 懲戒節次를 분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 ) 沈根亨의 각국 해난심판제도의 연구 , 朴慶鉉의 우리나라 해난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林東喆의 우리나라 해난심판의 개념과 성질 외 다수의

硏究論文과 沈根亨의 해난심판법론,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각종 실무교재 등이

있다.
6 ) 위 組織法的 節次法的 측면에서의 연구 및 朴容燮의 해상교통법론, 池相源의 선

박충돌상 과실인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등에서 단편적으로 취급되

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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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접근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주로 實定法 規範과 法

制度의 意味解釋을 통하여 槪念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이론체계를 세우는

보편적인 法解釋學的 방법과 立法論的 방법으로 硏究目的에 접근하려 한다.

특히 海審法은 航海警察에 관한 특수분야로서 그 동안 활발한 논의가 없었

기 때문에 확립된 이론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刑事法理論을 援用, 刑事法理

論과 航海警察法規의 특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槪念定立을 시도하였다.

海審法에 규정되어 있는 組織法的, 節次法的 規定들은 海洋事故關聯者의

懲戒責任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게는 통상적으로 刑事責任, 民事責任 및 懲戒責任의 여러

방향으로부터의 責任追窮이 따르기 때문에 懲戒責任의 本質과 限界를 분명

히 하기 위해서는 海審法 중 組織法的, 節次法的 規定은 물론 海洋事故와 관

련한 刑事法 및 民事法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두를 硏究對象으로 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엄청난 시간

과 노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平面的 考察은 오히려 연구의 초점이 흐려

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은 海審法 중 海洋事故關聯者의 懲戒規定

중 實體法的 측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목적에의 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海審法 중 組織法的 및 節次法的 規定은 물론 海洋事

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刑事責任, 民事責任의 분야에 대하여

도 간략히 考察하기로 한다.

이 논문은 제1장의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는 海洋事故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懲戒責任의 법적 근거와 이러한 懲戒處分을 담당하는 海洋安

全審判機關에 대하여 槪觀하고, 제3장에서는 懲戒責任을 부담하여야 할 海洋

事故關聯者에 대한 海審法上의 定義와 海洋安全審判節次에 있어서의 法的

地位를 고찰하기로 한다.

이 연구의 本論 부분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懲戒對象이 되는 행위를 行

爲要件과 責任要件으로 나누어 解釋論的 考察을 하고, 제5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懲戒責任의 效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제6장에

서는 立法論的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民 刑事上의 責

任과 海審法上 懲戒責任의 관계를 살펴 본 뒤, 이들이 서로 調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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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海審法上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規定의 바람직한 解釋方向과 함께 이러한 懲戒責任과 刑事責任이

調和할 수 있는 立法方向을 제시하면서 이 연구를 끝맺기로 한다.

제 2장 懲戒責任의 根據

제 1절 法 的 根 據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대

한 懲戒는 주로 海審法의 규정에 따라 海洋安全審判院이 담당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警察許可의 일종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 免許에 대한 懲戒權, 즉

警察許可의 廢止 또는 撤回에 대한 權限은 監督官廳인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있다. 따라서 船舶職員法, 導船法과 같은 海事團束法規에서도 海洋事故를 발

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 海上運送事業者 등에 대한 懲戒責任7)을 규정하

고 있다.

1. 海 洋事 故의 調査 및 審 判에 관한 法律

海審法은 審判院은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海審法 제5조 제2항).

(1) 槪念

海審法은 形式的 意味의 海審法과 實質的 意味의 海審法이 있다. 形式

的 意味의 海審法이란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306호 海難審判法으로 제정

되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을 의미한다. 海審法은 이름 그대로 海洋事故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國家事務를 규율하는 단행법으로서 海洋事故에 대한 정의 및 海洋事故關

聯者에 대한 懲戒 등에 관한 實體法的 規定8 ), 調査 및 審判機關에 대한 組

7) 海審法과는 달리 船舶職員法 등에서는 이를 行政處分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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織法的 規定9), 調査 및 審判節次에 관한 節次法的 規定10), 罰則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實質的 意味의 海審法은 形式的 意味의 海審法에 규정되어 있는

實體法的, 節次法的 및 組織法的 規定의 성질을 갖고 있거나 보충하는 각종

법규를 의미한다.

(2) 性格

1) 體系的 地位

법을 私法과 公法으로 나눈다면 海審法은 國家權力이 직접 지배하고

규제하는 公的 政治的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公法에 속하고, 법을 立法

法과 行政法, 司法法으로 나눌 때에는 海上交通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조직 절차 작용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形式的으로는 行

政法11)에 속하지만 裁判과 유사한 行政行爲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司

法法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이를 다시 實體法과 節次法으로 분류한다면

양 영역 모두에 포함된다.

2) 航海警察法規性

海審法은 소극적으로 公共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公共秩序에 대한

장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태를 鎭壓하려는 警察法規의 일종이

다.12) 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一般統治權에 기해 국민에 대

하여 命令 强制함으로써 그의 自然的 自由를 제한하는 작용을 警察이라 하

고,13)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警察法規라 한다. 그 가운데 海上交通에 관한

법규를 航海警察法規라 하는데, 航海警察法規는 海上交通安全의 확보를 목적

으로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國家權力으로 직접

國民에게 命令 强制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14) 그런데, 海審法은 海上交通

安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통상적인 航海警察法規와는 달리 그 자체가 직접

8) 海審法 제1장.
9 ) 海審法 제2장 및 제2장의2.
10) 海審法 제3∼10장.
11) 行政法은 행정의 組織 節次 作用 및 救濟에 관한 國內公法만을 가리킨다.(千柄

泰, 行政法要論, 三英社, 1996, p .40)
12) 森 淸, 전게서, p .240.
13) 金南辰, 行政法Ⅱ, 法文社, 1993, pp .188∼189.
14) 森 淸, 海難審判制度の硏究, 中央大學校出版部, 1968,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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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海警察命令으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審判이라는 準司法的 行

政行爲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된다. 통상적인 航海警察法規와 海審法

사이에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심판의 결과에 따라 국가가 特定人에

게 命令하고 强制하여 海上交通障碍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큰 차이

가 없다.

(3) 法源

海審法의 法源은 成文法과 慣習法 및 條理를 들 수 있다. 그 중 成文

法規는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15)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

에 관한 法律 施行令,16)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17)

非常任審判官 手當 등 支給規程18) 및 證人 등의 費用支給에 관한 規程19) 등

이 주된 法源으로 되고 非訟事件節次法, 船舶職員法, 導船法 및 政府組織法

등의 一部規定은 종속된 法源을 이룬다.

(4) 審判權의 生成과 消滅

1) 審判權의 生成

국가는 一般統治權의 작용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內 外國籍 선박

의 海洋事故 및 외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海洋事故에 대한 審判權

을 갖는다. 한 나라의 主權은 그 나라의 모든 국민과 領土에 걸쳐 미치는 것

이므로20) 國籍船은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海洋安全審判權이 미치며, 外

國籍 船舶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領海 내에서 발생한 海洋事故라면 당연

히 沿岸國인 우리 나라가 海洋安全審判權을 갖는다.21) 外國籍 船舶이 우리

領海 내에서 단독으로 海洋事故를 발생시켰으나 우리 나라에 대하여 主權的

15) 법률 제5809호.
16) 대통령령 제16541호.
17)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8) 大統領令 제8223호.
19) 大統領令 제13760호.
20) 裵載湜, 國際法Ⅰ,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92, p .60.
21) 전자는 屬人主義에 의하여, 후자는 屬地主義에 의하여 관할권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張仁植,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의 裁判管轄에 관한 연구 , 해양안전

(1999년 가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999, p .48 이하에서는 선박을 領土로 보

고 公海上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旗國의 管轄權은 屬地主義에 기인한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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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害가 없는 경우에도 國籍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심판을 실시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審判의 效果, 外交關係 및 기타 사정을 勘案하여 결정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22)

우리 나라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外國籍 船舶을 傭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審判權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國籍取得條件附 裸傭船의 경우

에는 당해 선박이 사실상 우리 국민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을 뿐 아니라 船

員法, 船舶職員法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23 ) 國籍船이라 보아 무방

하므로 우리 나라가 海洋安全審判權을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다.

2) 審判權의 消滅

審判權은 사건의 本案에 관하여 確定裁決이 있거나(海審法 제7조)

海洋事故가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海審法 제38조) 소멸한다.

2 . 船 舶職 員法 및 導 船法

(1) 船舶職員法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技士가 ①船舶職員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船舶職員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非行이 있거나 인명 또

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海洋還境保全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

③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고 소정의 기간 내에 免許證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停止를 명하거나

譴責할 수 있다(船舶職員法 제9조 제1항).

(2) 導船法

海洋水産部長官은 導船士가 ①缺格事由에 해당한 때 ②신체검사 합격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정당한 사유 없이 導船要請을 거절하거나 導船法

의 규정에 위반하여 差別導船한 때 ④導船 중 海洋事故를 낸 때(다만, 그 사

고가 不可抗力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導船法 또는 같

은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⑥기타 導船士의 품위를 손상시

22) 일본은 自國 領海 내에서 外國籍船 單獨으로 발생한 海洋事故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한하여 海洋安全審判權을 행사하고 있다 (海難審判の實

務, 日本國 高等海難審判廳, 1985, pp .41∼42).
23) 선원법 제2조제1항, 선박직원법 제25조제1항.

- 8 -



키는 행위를 하거나 非行이 있는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業務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導船法 제9조 제1항).

(3) 海審法과의 關係

船舶職員法이나 導船法에 규정된 行政處分은 行政廳이 행한 秩序許可

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海審法上의 懲戒는 海洋事故防止를 위

한 槪括的 授權條項에 의거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船舶職員法 제9조 제1항은 免許取消 등의 사유와 관련된 海洋事故에 대하

여 海洋安全審判院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

을 두고, 導船法 제9조 제4항에서는 導船 중 海洋事故를 발생시켜 海審法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에 계류 중일 때에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다24)고 규정하

여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處分을 海洋安全審判院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海洋事故로 인한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行政處分에 대하여 船舶職

員法이 海洋安全審判院에 위임하는 것은 海洋事故가 반드시 海技士 또는 導

船士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 경제적

사회적 사실 및 不可抗力的 要素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海

洋事故의 發生原因을 규명하는 데에는 고도의 專門技術이 필요하므로 海洋

事故의 調査와 審判에 관한 國家事務를 담당하는 海洋安全審判院에 위임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導船法 제9조와 海審法 제5조 제2항이 서로 競合, 海洋事

故를 발생시킨 導船士의 同一行爲에 대하여 海洋水産部長官과 海洋安全審判

院이 중첩적으로 行政處分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導船

士가 導船業務 중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海洋事故를 발생시켰을

경우, 먼저 海洋水産部長官이 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導船業務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4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導船士에게 導船業務의 중지를 명하고, 이어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洋安全審判

을 실시하여 海審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懲戒處分할 수 있을 뿐 아

24) 다만,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導船士로 하여금 4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導船業務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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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海洋安全審判院의 審判節次가 완료된 뒤에는 다시 海洋水産部長官이

導船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導船士 免許에 대한 行政處分을 할 수 있다는

文言解釋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최근 大法院은 導船法 제9조

제4항의 취지는 監督官廳에 의한 懲戒節次를 일시적으로 停止시키는 것이

아니라, 海洋事故가 海審法에 의한 海洋安全審判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海

洋水産部長官은 당해 海洋事故를 낸 導船士에 대하여 그 海洋事故를 이유로

免許의 取消나 業務의 停止를 명하는 懲戒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判示한 바 있다.25)

3 . 海 運法

海洋水産部長官은 海上運送事業者26)가 ①자신의 고의 과실 또는 선장의

選任 監督에 관하여 注意義務를 게을리 하여 海洋事故를 발생케 하였을 때

②海洋事故를 당한 여객이나 手貨物 또는 小貨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被害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을 하지

아니한 때 ③海運法 또는 같은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하거나 免許

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免許를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停止(당해 事業者가 保有하는 선박의 일

부에 대한 港灣에의 入 出港 停止를 포함한다)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27 )

제 2절 海 洋安全 審判制 度

1. 海 洋安 全審 判의 槪要

海洋安全審判28)이란 內水面이나 바다에서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

25) 대법원 98. 12. 8. 선고, 97누15562.
26) 旅客運送事業者 및 貨物運送事業者에 한한다.
27) 海運法 제21조 및 제33조.
28) 종래에는 海難審判이라 하였으나 99. 2. 5. 海難審判法이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

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法律用語整備次元에서 海洋安全審判으로 개칭하였

- 10 -



종 사고에 대하여 海洋事故關聯者를 출석시켜 심판으로 海洋事故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 裁決하고 이를 海洋事故의 방지에 관한 국가시책에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海洋事故를 일으킨 海洋事故關聯者를 懲戒하거나 是正 또는 改

善의 勸告나 命令을 행하여 海洋事故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海洋安全

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特別行政審判制度29)의 일종이다.30)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21세기의 번영은 바다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다를 개척하고 활용하는 일은 國家

發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31) 이처럼 중요한 바다를 개척하고 활용

하는 데에는 선박을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

에게는 도처에 安全航海를 위협하는 危險要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海洋

事故의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海洋事故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造船 및

海技技術의 발달에 따라 선박이 大型化, 高速化, 專用船化되어 있는 오늘날

의 海洋事故는 과거처럼 선박 자체의 손상과 선원의 희생에만 그치지 아니

하고 바다를 汚染시켜 회복 불가능한 環境破壞마저 불러와 국민생활에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32)

여기에서 海洋事故防止라는 현실적 과제가 주어진다.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海洋事故

를 방지하기 위하여 航行環境을 정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海事關聯

다.
29) 行政審判은 行政廳의 위법 또는 부당한 處分, 기타 公權力의 行使 不行使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에 대한 救濟節次로서 行政審判法이 적용된

다. 이에 대하여 特別行政審判은 對象事件의 전문성 기술성을 고려한 각 個別法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行政審判制度로 海洋安全審判을 비롯하여 國稅

審判, 特許審判 등이 있다.
30) 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 해난심판과 해난의 방지, 1997, p .3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편저, 해양수산업무의 길잡이, 해양수산부, 1997, p .441.
31) 洪承湧, 드디어 우리 나라도 국가차원의 海洋戰略을 갖게 되었다 , 月刊朝鮮

( 99.11월호 별책부록), 1999, p .189 이하 참조.
32) 국제적으로는 T ORRY CANYON 坐礁事件(67. 3.), EXXON VALDEZ 坐礁事件

(89. 4.) 등이 있고, 국내에서도 씨프린스 坐礁事件 (95. 7. 23.), 호남사파이어 埠頭

接觸事件 등 적지 않은 대형 海洋汚染事故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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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法規를 제정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데,33) 海上交通安全을 위한 規制

(Enforcement )의 일환으로서 海洋安全審判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海洋事故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발생한 海洋事故의 원인에서 그

단서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주로 海技專門家로 구성된 審判院이 직접 海洋事故를 경험한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事故發

生原因을 밝혀 이를 海洋事故의 방지에 관한 국가시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유

사한 海洋事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行政意圖이다. 이와 같은 行政意圖

에서 海洋安全審判院은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하여 海洋事故關聯者에게 公

示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是正 또는 改善

하도록 勸告하거나 命令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海洋安全審

判은 직접적으로는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게 그 원인을 명

백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海洋事故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豫防手段

을 공시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잠재하는 海洋事故의 원인을 현실의 과제

로 발굴하여 海上交通安全政策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4)

다른 한편으로는,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의 규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인을

규명한 연후에 사람의 행위가 사고발생원인에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러한 행위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이들을 懲戒하고(海審法 제5조 제2항), 海技士 또는 導

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의 행위일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是正 또는 改

善을 勸告하거나 命令하는 방법에 의하여(海審法 제5조 제3항) 海上交通安

全의 확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2 . 海 洋安 全審 判의 目的 과 機 能

(1) 目的

새로운 立法型式으로 많은 법률은 그 제1조에서 법률의 立法目的을

33) 福島 弘, 新海難論, 成山堂書店, 1991, p .113.
34) 朴慶鉉, 해난심판과 해난심판관계인 , 월간 海技 ( 94. 7월호), 韓國海技士協會,

1994,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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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해석의 지침을 나타냄과 동시에 법률의 社會化에 일조하고 있는데, 海

審法도 그 제1조에서 海洋事故에 대한 調査 및 審判을 통하여 海洋事故의

原因을 糾明함으로써 海洋安全의 確保에 이바지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海洋安全審判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을 주된 목적

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여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전하려는 國家政策의 端緖를 구하기 위한 것, 즉 海上交通安

全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행되는

法律制度이다.

(2) 附隨的 機能

海洋安全審判은 海上交通安全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海

洋事故의 발생원인을 규명함과 아울러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

船士에 대하여 징계하고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是正 또는 改善을 勸告하

거나 命令하지만,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附隨的 機能을 갖고

있다.

1) 船員에 대한 保護機能

海洋事故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陸上交通事故의 경우 비록 交通事

故가 발생되지 않은 交通法規違反만으로도 犯則金과 함께 10∼100점의 罰點

이 부과되고, 交通事故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被害의 輕重에 따라 罰點이 부

과된다. 이 罰點은 40점이 초과되면 1점당 1일씩 계산하여 運轉免許가 停止

될 뿐 아니라 3년간 統合管理하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초과하게 되면 運轉免許가 取消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行政懲戒에서는 刑

事處罰과 같은 엄격한 責任主義가 요청되지 않는다. 그러나 海洋安全審判에

서는 海洋事故의 특성을 감안, 엄격한 調査 및 審理節次를 거쳐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나 過失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懲戒한다. 이처럼 海洋

安全審判에서는 엄격한 責任主義가 적용되기 때문에 海審法上의 懲戒는 다

른 行政懲戒에 비하여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海洋安全審判

은 선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2) 海洋事故에 대한 事實確定과 法規解釋

裁判過程을 살펴보면, 적용될 抽象的 法規를 대전제로 하고 사회에

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여 거기에서 判決이라는 결론을 이

끌어 내는 三段論法的 형식을 밟아서 법이 적용된다. 즉 법의 구체적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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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법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서 規範의 의

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을 法의 解釋이라 하며, 이로써 법에

내재되어 있는 理念과 精神이 객관화되는데35 ), 海洋安全審判도 裁判과 유사

한 형식36)을 가지므로 海洋安全審判은 당해 海洋事故에 대한 事實確定과 法

規解釋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37)

이러한 海洋安全審判院의 法規解釋은 형식적으로는 行政解釋이지만 一般

行政解釋과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最終的인 拘束力을 갖고 있다.38 )

또한, 海洋事故 또는 海上交通이라는 特定分野의 事件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國家機關이 내리는 해석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가져

司法解釋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海洋安全審判院의 특정 海

洋事故事件에 대한 事實認定과 海上交通安全에 관한 法規解釋은 民 刑事訴

訟의 基礎資料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39)

그렇기 때문에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은 일선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하

여 구체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適法行爲가 되는 지를

나타내는 行爲規範을 제시할 뿐 아니라 海洋事故를 회피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3) 私人間의 紛爭解決

海洋事故가 발생하면 반드시 法益侵害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돌사

고처럼 제3자의 행위가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에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不

35) 崔鍾庫, 法學通論, 博英社, 1994, pp .125∼137.
36) 海洋安全審判은 法律規定 뿐 아니라 海技技術的 요소를 적용하여 裁決이라는 결

론을 도출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海洋安全審判은 法律審임과 동시에 技術審이

라 할 수 있다.
37) 중해심 재결 제99- 3호 (1999. 3. 16. 재결)는 「제808갑자호는 사고당시 비록 조업

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홍색 전주등과 백색 전주등을 켜고 선수에서 씨- 앵카를

놓고 있었으나 오징어 채낚기 조업의 작업성질이나 선박의 운동성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태는 표박하여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

다」고 재결,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법적 지위를 해석하고 있다.
38) 海洋安全審判院의 原因糾明裁決에 대하여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最終拘束力을 갖는다 할 수 있다.
39) 1998년도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에 접수된 法院의 文書送付囑託依賴件數는 모

두 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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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行爲에 따른 賠償責任의 문제가 발생하며, 제3자가 개재되지 않더라도 船

舶所有者와 船長 또는 海員 사이,40) 船舶所有者와 保險者 사이41)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私人間의 紛爭은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事實關係가 확정

되고 過失比率이 밝혀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國家機關이 海洋事故關聯者의 주장을 듣고 審判

期日에 顯出된 증거를 조사한 뒤 당해 海洋事故의 事實關係의 확정은 물론,

원인을 규명하고 일정 부분이나마 過失比率까지 判定해 주기 때문에 紛爭解

決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海洋安全審判院의 最終

結論인 裁決은 私人間의 紛爭解決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2) 이

때문에 충돌사고처럼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海洋事故關聯者들은 海洋

安全審判의 주목적인 원인규명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利害關係가

미치는 過失比率의 配分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심판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43)

商法은 船舶衝突時 過失의 정도에 따라 損害賠償責任을 分擔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지만, 海洋事故의 특성에 착안하여 不可抗力이나 原因不明에

의한 충돌의 경우에는 相對船舶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고, 雙方

過失에 의한 충돌의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

선박이 손해를 均分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4) . 이 때 過失 있는 선박에 대하

여 不法行爲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쪽에서 相對船舶의

40) 船舶所有者는 선장 또는 海員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고, 勤勞契約에 기

한 懲戒權을 행사할 수 있다.
41) 保險者는 海洋事故가 船舶所有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保險金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商法 제659조 제1항).
42)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에 대하여 판단하고, 2차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한 뒤 손해액을 산정하

는 절차를 거치는데,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대한 판

단자료로 활용된다.
43) 98. 1.∼ 98. 12. 사이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에 係束된 사건에 대한 海洋事故關

聯者의 審判辯論人 選任件數는 8건이지만 海洋事故關聯者 상호간 또는 선박 사

이의 利害對立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1건도 審判辯論人이 選任되지 않았다.
44) 상법 제844∼8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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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立證하여야 하지만 相對船舶의 過失을 立證하기란 현실적으로 용이

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海洋安全審判이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立證責任의 문

제는 거의 해결되고 있다.

海洋汚染을 수반하는 海洋事故나 船舶衝突과 같은 海洋事故는 국민에게

많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국가는 海上交通安全의 확보에 못지

않게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도 적절하게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도 함께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私人間의 紛爭解決은 司法府의 裁判에 의존해 왔으나,45 )

裁判에 의한 紛爭解決方法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代

替的 紛爭解決制度(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바46), 海洋安全審判制度는 향후 이러한 제도의 일종으로서 발전할 여지가

많다 하겠다.47)

(3) 海洋安全審判의 效果

海洋安全審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는 法的 效果가 발생하는 것은 海洋事

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 是正 改善의 勸告 또는 命令 뿐

이다. 따라서 原因糾明裁決은 어떤 사람에게 有 不利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어디까지나 行政行爲의 反射的 效果에 지나지 않고, 利害關係人에게 직

접적으로 權利 義務를 形成하지는 않는다.48) 海洋安全審判院의 原因糾明裁

決은 裁判에서 法官을 羈束할 수 없지만49) 전문가로 구성된 권위 있는 국가

45) 분쟁은 반드시 裁判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協議, 斡

旋, 調停 및 仲裁 등에 의해서도 해결되는데, 裁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

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46) 李時潤, 民事訴訟法, 博英社, 1994, pp.20∼21.
47) 技術的 性格의 분쟁에 있어서는 당해 전문가의 판단이 중시되며, 行政官僚 또는

行政審判機關이나 仲裁機關 등 準司法的 紛爭解決機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

대된다. (梁建, 法社會學, 民音社, 1991, p .244)
48) 原因糾明裁決 부분은 海難審判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懲戒裁決이나 勸

告裁決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權利義務를 形成하거나 確定하는 효력을

가지는 行政處分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取消訴訟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9. 8. 20. 선고 98추33, 대법원 96. 11. 8. 선고 96추77, 대법원 95. 2. 28. 선고

93추137 등).
49) 民事訴訟法 제187조, 刑事訴訟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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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海洋事故의 발생원인과 海洋事故關聯者의 고의 과실을 밝혀주는 것

이기 때문에 法院이 유력한 證據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3 . 海 洋安 全審 判院 의 組 織

海洋安全審判院50)은 海洋事故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國家事務를 담당하

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特別行政官廳으로 中央海洋安全

審判院과 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 있다(海審法 제8조). 현재 4개의 地方海洋安

全審判院이 우리 나라 沿岸과 近海, 遠洋水域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 각 管

轄區域에서 발생하는 海洋事故의 제1심을 맡고,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은 地方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복한 海洋事故關聯者 또는 調査官에 의하여 청구

된 제2심을 맡고 있다.

각급 海洋安全審判院에는 院長, 審判官, 調査官 및 事務職員이 있고 非常勤

職인 非常任審判官이 있다.

(1) 院長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은 1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中央 및 地

方海洋安全審判院의 일반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中央審判院의 審判部를 구성

하며 審判官 중에서 審判長을 지명하거나 스스로 審判長이 되기도 한다.

地方海洋安全審判院長은 2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당해 審判院의

일반사무를 지휘 감독하며, 審判部를 구성하고 스스로 審判長이 된다(海審法

제11조).

(2) 審判官

審判官은 審判機關을 구성하는 중심적 역할자로서 審判行政事務에 대해

서는 각기 소속된 審判院長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審判合議體의 구성원으로

서 또는 單獨審判官으로서 審判事務를 수행할 때에는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

되어 있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독자적인 직무를 수

행한다(海審法 제12조). 특히 海審法은 審判院長과 審判官은 刑의 宣告, 懲戒

處分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50) 海洋安全審判院의 意義에는 國法上 意味의 海洋安全審判院과 審判節次法上 意味

의 海洋安全審判院이 있으나 여기서는 國法上 意味의 海洋安全審判院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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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고 규정하여(海審法 제13조 제3항) 공정한 審判遂行을 기대하고 있

다.

(3) 調査官

海洋安全審判院에 소속된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지만 公益의 代表者로서

海洋事故의 調査, 海洋安全審判의 請求와 遂行, 裁決의 執行 및 海洋事故防止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單獨官廳이다. 특히 調査官 개개인이 審判請求에

관한 獨占的 權限을 갖고 있으며,51) 이러한 調査官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中央海洋安全審判院 首席調査官을 정점으로 하는 調査官同一體原則의 지배를

받을 뿐 所屬機關長인 審判院長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52)

(4) 事務職員

각급 海洋安全審判院에는 事務職員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일반행정업무

와 調査補助業務, 審判補助業務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事務職員 중 審判院長

의 지명을 받은 審判廷書記와 審判廷警衛는 審判長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한다.

(5) 非常任審判官53)

그 직무에 필요한 學識經驗이 있는 자 중 각급 審判院長에 의하여 委囑

된 자로서, 審判院長은 사건의 原因探究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非常任審判官名簿에 등재되어 있는 非常任審判官을 심판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심판에 참여한 非常任審判官의 審判節次上 직무 권한은 審判官의 그

것과 같다(海審法 제14조 제3항).

51) 1999. 2.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調査官의 審判請求

獨占權에 대한 例外規定으로 利害關係人의 審判請求權(같은 법 제39조의2)을 신

설하였다. 이에 의하면, 調査官의 審判不要處分에 불복한 利害關係人은 管轄 地

方海洋安全審判院에 그 처분의 當否를 묻는 決定申請을 할 수 있고, 이 때 當該

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 이를 認容하는 決定을 하면 調査官은 반드시 審判請求를

하여야 한다.
52) 海審法 제18조 및 제18조의2.
53) 종래 參審員이라 하던 것을 1999. 2.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改

正하면서 法律用語整備次元에서 非常任審判官으로 개칭하였다. 參審員에 대해서

는 梁建, 法社會學, 民音社, 1991, p .24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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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海 洋安 全審 判의 節次

海洋安全審判은 과거에 발생한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을 탐구하는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에 海洋事故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심판의 主宰者인 審判院은 직접 海洋

事故를 경험한 海洋事故關聯者를 審判節次에 當事者로 끌어들여 審判完結이

라는 목적을 향하여 진행하게 된다. 한편, 海洋安全審判院은 海洋事故關聯者

의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들을 懲戒하거나 是正 또

는 改善의 勸告나 命令을 행하여 海上交通安全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海洋事

故關聯者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의무의 形成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海洋

事故關聯者의 權益保護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海洋安全審判의 절차는 海洋事故의 정확한 原因糾明과 海洋事故

關聯者의 權益保護라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刑事訴訟節次와 유사한 모

습을 띠고 있으며, 實體的 眞實發見主義, 適正節次의 保障 및 迅速한 審判의

進行과 같은 刑事訴訟法의 理念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海洋事故는 바다

에서 일어나는 사고여서 證據蒐集이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海洋事故關聯者

에 대한 强制處分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刑事訴訟節次와는 달리 證據能力

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차이가 있다.54)

통상적으로 審判前節次, 審判節次 및 執行節次를 경유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審判前節次에서 그치는가 하면,55) 審判節次의 중도에서 바로 執行節次

로 들어가거나56) 執行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終結되는 경우57)도 있다.

(1) 審判前節次

調査官이 海洋事故를 認知하고 조사하여 審判請求 또는 審判不要處分

을 할 때까지의 절차로서 전적으로 調査官이 管掌하는 절차이며, 原因糾明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본격적인 審判에 앞서 행하는 일종의 豫備調査와 같은

54) 海審法은 證據審判主義 및 自由心證主義를 규정하고 있으나 刑事訴訟法처럼 證

據能力에 관한 엄격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55) 調査官에 의하여 審判不要處分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6) 不服節次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57)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나 명령이 없는 경우가 여기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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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띠고 있다.

(2) 審判節次

廣義의 審判節次는 審判前節次, (狹義의)審判節次 및 執行節次를 모두

포함하지만 狹義의 審判節次는 사건이 審判院에 繫屬된 때로부터 裁決할 때

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審判節次는 협의의 審判節次만

을 의미하며 海洋安全審判節次의 핵심이다.

調査官으로부터 地方海洋安全審判院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審判院은 原告

인 調査官과 被告인 海洋事故關聯者를 지정된 期日에 공개된 장소에 소환하

여 顯出된 證據를 조사하고, 각 當事者의 주장을 들은 뒤 당해 사건에 대한

審判院의 종국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다.

(3) 執行節次

調査官이 심판에 의하여 확정한 懲戒權 또는 勸告, 是正 또는 改善命令

權을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로서 海洋安全審判의 최종적

단계이다.

(4) 不服節次

海審法은 2審制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地方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대

하여 불복한 當事者는 中央海洋安全審判院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中央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복할 때에는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을 被告로 하

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大法院은 이를 認容할 때에는 判決로서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을 취소하고 사건을 中央海洋安全審判院으로 還

送하는데, 이 경우 大法院이 裁判에서 裁決取消의 理由로 한 판단은 그 사건

에 관하여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을 羈束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는 行政審判

法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청구하거나 異議申請을 할 수 없다

(海審法 제87조).

제 3장 海洋事故關聯者

제 1절 槪 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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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 義

海審法上 海洋事故關聯者이라 함은 海洋事故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辭

典的 의미와는 달리, 海洋安全審判院 調査官에 의하여 海洋事故關聯者로 지

정되어 審判請求를 당한 자로서 檢事로부터 刑事訴追를 당한 被告人과 유사

하다.

海洋安全審判은 調査官의 審判請求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調査官은

당해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발

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懲戒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海技士 또

는 導船士가 아닌 사람으로서 당해 海洋事故의 原因에 관계 있는 자에 대하

여 是正 또는 改善의 勸告나 命令의 裁決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하여 海洋安全審判을 請求, 이들을 審判節次에

참여시키게 된다.

調査官에 의하여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되어 審判請求를 당한 이상, 當事

者能力의 유무나 당해 海洋事故와의 사실상 關聯與否를 불문할 뿐 아니라

그 審判請求가 무효인 경우에도 海洋事故關聯者가 된다. 그리고 海洋安全審

判은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海洋事故關聯

者가 여러 명이 있거나 전혀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

2 . 種 類

海洋事故關聯者는 그 신분과 法的 地位에 따라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

洋事故關聯者와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로 분류할 수 있

다. 종래의 海難審判法은 전자를 受審人, 후자를 指定海難關係人으로 명확하

게 분류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海難審判法上의 분류방식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受審人

당해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調査官이 심판을 청구할 때 受審人으로 지정한

海技士 또는 導船士로서, 심판한 결과 이 사람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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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海洋事故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懲戒處分을 받게 된다.

(2) 指定海難關係人

受審人 適格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調査官이 海洋事故의 원인에 관계

가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是正 또는 改善의 勸告나 命令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指定海難關係人으로 指定하여 審判을 청구한 자이다.

海洋事故의 원인에 관계 있다 함은 海洋事故의 발생과 어떤 사람의 행위와

의 사이에 法律上 因果關係가 있을 뿐 아니라 특정 海洋事故의 원인에 비추

어 장래 海洋事故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海上交通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地方長官 또는 海洋水産官廳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 등을 지

정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海技士가 아닌 선원으로서 그의 과실로 海洋事故를 일

으킨 자와 육상에서 선박의 運航을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지정되

는데, 指定海難關係人은 곧 직접 海洋事故를 직접 발생시킨 자58)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59 ) 분류할 수 있다.

(3) 受審人과 指定海難關係人의 異同

양자는 調査官의 청구에 의하여 모두 受動的 審判當事者가 된다는 점

에서는 같지만 受審人은 반드시 海技士 또는 導船士이고 指定海難關係人

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자이다60 ) 自然人에게만 海技士 또는 導船

士의 免許가 주어지기 때문에 受審人은 언제나 自然人이지만 指定海難關係

人은 自然人은 물론 法人, 公企業, 政府機關도 될 수 있다 受審人은 受審

人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을 조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指定海難關係人은

指定海難關係人의 행위가 海洋事故의 발생에 因果關係만 있으면 족하고 職

務上 故意 또는 過失을 요하지 않는다 受審人은 懲戒處分의 대상이 되나

指定海難關係人은 勸告나 是正 改善命令의 대상이 된다61) 受審人에 대하

58) 無免許 船長과 같이 海技士 免許도 없이 船舶職員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海洋事

故를 일으킨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59) 주로 船舶運航者, 船舶檢査員 및 港灣施設管理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60) 海技士 免許를 받았더라도 船舶檢査員이나 船舶會社의 陸上勤務者 등의 지위에

있어 직접 海技士 免許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指定海難關係人이 된다.
61) 海難審判法은 勸告만 규정할 뿐 改善 또는 是正命令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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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당해 海洋事故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

되면 반드시 懲戒하여야 하지만62) 指定海難關係人은 海洋事故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다고 하여 반드시 勸告 또는 是正 改善命令을 하는 것이 아니라 是

正이나 改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한하여 그러한 처분을 한다 節次法上

으로도 受審人은 代理人의 審判廷 出席이 허용되지 않는데 반하여 指定海難

關係人에게는 代理人의 출석이 허용되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63)

제 2절 法 的 地 位

海洋事故關聯者는 審判節次法上 일방 當事者로서 原告인 調査官과 대립하

는 관계에 서서 審判節次에 관여하고 審判權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는 하

는 審判構造를 형성한다. 이러한 節次法上의 지위는 刑事訴訟에 있어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刑事訴追를 당한 被告人이나 民事訴訟에 있어서 訴를 제기 당

한 被告와 유사하지만 海洋安全審判은 刑事訴訟과 같이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責任追窮보다는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被告人이나 被告와는 성질을 약간 달리 한다. 海洋事故는 자연현상, 선박의

설비 성능, 사람의 행위 등에 의한 複合事實이기 때문에 原因糾明裁決을 함

에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실과 함께 海洋事故를 형성하는 行爲的

事實이 되어 原因糾明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原因糾明에 있어서는 비록 사람의 행위가 원인에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原因糾明이 가능하므로 사람의 행위에 대

한 法的 評價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海洋安全審判은 海洋事

故의 原因糾明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한 연후에 海洋事故關聯

者의 행위가 海洋事故의 원인을 구성할 때에는 이들을 각각 懲戒하거나 是

62) 酌量減輕에 의하여 징계의 감면이 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必要的 懲戒임을 부정

할 수 없다.
63) 우리 나라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차이에

더하여 指定海難關係人의 管轄移轉申請權, 審判官 등 忌避申請權, 第2審請求權

및 가족 등에 의한 海事輔佐人 (審判辯論人) 選任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指

定海難關係人에게는 審判廷 出席義務가 없으며 簡易審判時 지정해난관계인의 동

의를 요하지 않는 등, 受審人과 指定海難關係人 사이에는 차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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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또는 改善의 勸告나 命令을 행하여 海上交通安全確保의 목적을 구체화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調査官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에

行爲責任이 개재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하여 審判節

次에 참가시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1. 當事 者로 서의 地位

海洋事故關聯者는 海洋安全審判의 受動的 當事者이다. 즉 심판의 객체가

아니라 심판의 주체로서 심판절차에 있어서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防禦權이 보장되어 있다. 調査官이 審判請求의 주체임에 대하여 海

洋事故關聯者는 防禦權의 주체이며, 심판절차에 있어서 調査官과 海洋事故關

聯者는 평등한 지위의 當事者로서 대립하게 된다. 海審法은 職權主義的 색채

가 가미된 當事者主義的 審判構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海洋事故關聯者는

단순하게 當事者로서 심판에 관여한다는 의미의 形式的 當事者가 아니라 심

판에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행하는 實質的 當事者이다. 이를 위하여

海洋事故關聯者에게 審判辯論人選任權,64) 審判期日 出席權,65) 忌避申請權,66)

證據調査申請權,67) 異議申請權,68) 最後陳述權,69) 第2審請求權70) 및 大法院에

대한 訴의 提起權71)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防禦權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刑事訴訟節次를 원용하고 있는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 海洋事故關聯

者의 기본적 지위는 當事者로서의 지위이고 證據方法으로서의 지위나 節次

對象으로서의 지위는 보충적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2 . 證據 方法 으로 서의 地位

64) 海審法 제27조.
65) 海審法 제45조.
66) 海審法 제15조.
67) 海審法 제48조 제1항.
68) 海審法 제67조.
69) 海審法 제45조.
70) 海審法 제58조.
71) 海審法 제74조.

- 24 -



海洋事故關聯者에게는 審判當事者의 지위가 인정되어 심판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證據方法으로서의 성격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海洋事故關聯者의

진술은 증거로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人的 證據方法이라 할 수 있다. 海洋事

故는 바다 위에 고립된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여서 증거의 확보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 海洋事故關聯者의 陳述은 매

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海洋安全審判節次에서는 强

制處分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海審法은 證據能力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

지 않으므로72) 刑事訴訟節次와는 달리, 비록 海洋事故關聯者의 자백이 그

사람의 過失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證據가 되더라도 證據로 삼을 수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 節次 對象 으로 서의 地位

海洋事故關聯者는 海洋安全審判院의 召喚對象이 된다. 海洋事故關聯者는

審判院의 소환에 응하여야 할 受忍義務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

부할 경우 刑事訴訟節次와 같이 直接强制를 위한 實力行使는 허용되지 않지

만 이를 이행할 때까지 執行罰로서 過怠料가 科해진다(海審法 제90조 제2

항). 海洋事故關聯者의 이러한 지위를 節次對象으로서의 지위라 한다. 節次

對象으로서의 지위라 할 수는 없지만, 海洋事故關聯者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懲戒, 是正 또는 改善의 勸告나 命令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도 놓여 있다.

제 3절 權 利와 義 務

1. 權利

(1) 防禦權

海洋安全審判節次에서 海洋事故關聯者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

는 防禦權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防禦權은 海洋事故關聯

72) 海審法은 제50조에 事實의 認定은 審判期日에 조사한 證據에 의하여야 한다 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證據能力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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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權利이므로 정당한 이익의 보

호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러한 한도를 넘어서 防禦權을 행사한다는

것은 防禦權의 濫用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1) 審判辯論人選任權

審判辯論人을 選任하여 자신의 防禦力을 보충할 권리가 있다. 海洋

安全審判은 當事者訴訟主義에 입각하여 심판의 주체인 海洋事故關聯者를 防

禦權의 주체로 하여 審判請求權의 주체인 調査官과 대립하여 공격 방어하는

當事者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當事者主義는 當事者對等主義를

그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調査官과 海洋事故關聯者 사이

에는 현격한 지위 차이가 있으므로 海洋事故關聯者의 지위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마련된 것이 곧 審判辯論人制度

이다.

2) 防禦準備를 위한 權利

海洋事故關聯者에게는 防禦準備를 위하여 審判請求書 副本을 송달받

을 권리,73) 審判期日 變更申請權74) 및 審判調書 閱覽權 등이 주어져 있다.

3) 審判廷 出席權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廷 出席權은 다른 防禦權에 대한 전제적 防禦

權이기 때문에 海審法은 海洋事故關聯者의 審判廷 出席權을 보장하고 있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海洋事故關聯者의 出席義務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

出席權은 심판장의 審判廷 指揮權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被告人이 출

석하지 아니할 경우 開廷自體가 불가능한 刑事訴訟節次와는 달리, 海洋事故

關聯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에 걸쳐 審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闕席裁決이 가능하다(海審法 제45조 단서).

4) 審判院의 構成 管轄에 關與할 權利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海審法은 忌避申請權, 管轄移轉申請

權75)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실무에서는 海洋事故關聯者의 편의도모 차

원에서 管轄移轉申請制度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76)

73) 海審法 제39조 제2항.
74) 海審法 제43조 제4항.
75) 海審法 제65조.
76) 99년도에 79건의 海洋事故事件이 他 地方海洋安全審判院으로부터 釜山地方海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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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證據調査에 있어서의 防禦權

海洋安全審判은 當事者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證據調査節次에

서 海洋事故關聯者에게 證據調査申請權, 證據調査參與權 및 異議申請權 등과

같은 防禦權을 보장하고 있다.

6) 各種 申請權

審判期日指定申請權, 忌避申請權, 및 審判長의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

權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 第2審請求權 및 大法院에 訴의 提起權

海洋事故關聯者는 地方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복이 있으면 中央

海洋安全審判院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고,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

복할 경우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을 피고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다.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복할 경우에는 大法院에 上告하는 것

이 아니라 中央海洋安全審判院長을 被告로 하여 訴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

므로 海洋安全審判은 2審制를 채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大法

院은 法律審만 맡고 있기 때문에 法官에 의하여 裁判 받을 權利77)를 침해하

므로 違憲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法官에 의하여 裁判 받을 權利는 반드시

3審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78) 생각건대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는 大法院의 관할에

專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提訴事由를 裁決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 한정하

고 있지 않으므로 法令違反 뿐만 아니라 事實誤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도

訴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大法院에서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대한 訴訟事件을 審理할 때에는 事實誤認 與否를 판단하기 위한 事實審理도

가능하기 때문에 憲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大法院은 海洋事故關

聯者가 신청한 違憲法律審判提請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에서 棄却決定을 한

安全審判院으로 管轄移轉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에

접수된 전체 사건 170건의 46%에 해당한다.
77) 헌법 제27조제1항.
78) 沈根亨, 해난사건의 행정쟁송심급에 관하여 , 海法 通商法 (제10권 제1부) , 한국

해사법학회, 1998, p .293.

朴慶鉉, 우리나라 해난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학

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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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79)

(2) 自己負罪强要禁止의 原則

심판의 대상이 되는 海洋事故는 바다 위에 고립된 선박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사고이어서 증거의 확보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海洋安全審判은 海

洋事故關聯者의 陳述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海審法은

刑事訴訟法과는 달리 默秘權이나 陳述拒否權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海洋事故關聯者에게 陳述義務 내지 眞實陳述義務가 있

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海洋事故關聯者에게 불리한 진술까지도 진실을 진

술하여야 할 의무를 과하는 것은 司法正義에 어긋나므로 강제할 수는 없지

만 海洋安全審判은 海洋事故關聯者의 책임추궁보다는 原因糾明이라는 公益

目的을 우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80) 원래 自己負罪强要禁止의 原則은 형사 被疑者나 被告人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지만 海洋事故關聯者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懲戒責任을 부담하여

야 할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海洋安全審判의 결과가 자신의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리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

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바, 海審法에

默秘權이나 陳述拒否權에 관한 明文規定이 없다고 하여 自己負罪强要禁止의

原則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 義務

海洋事故關聯者는 審判節次法上 防禦權, 즉 權利의 主體임과 동시에 義務

의 主體이기도 하다. 즉 海洋事故關聯者는 심판의 주체인 지위에서 또는 節

次의 對象인 지위에서 審判節次法上 義務의 主體로 된다.

(1) 出席義務

審判院 또는 審判官으로부터 召喚을 받은 海洋事故關聯者는 審判廷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79) 대법원 결정 98아51(99. 8. 20.)
80) 朴慶鉉, 해난심판과 해난심판관계인 , 月刊海技 ( 94. 7월호), 韓國海技士協會,

1994,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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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怠料 處分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審判院은 海審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海洋事故關聯者의 진술을 듣지 않고 闕席裁決할 수 있다.

(2) 服從義務

審判廷에 출석한 海洋事故關聯者는 審判指揮權 또는 審判廷警察權에

의한 審判長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海審法 제4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不應하거나 抗拒한 경우에는 過怠料 處分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해심법 제90조 제2항 제3호), 경우에 따라서는 刑法上 公務

執行妨害罪가 성립될 수 있다. 海審法은 在廷義務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服從義務에 따라 심판장의 退廷命令없이 退廷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海洋事故關聯者에게는 在廷義務가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제 4장 懲戒의 要件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를 懲戒하기 위

해서는 당해 海洋事故가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海審法上의 懲戒는 다른 一般行政處分과는

달리 그러한 處分의 前提로서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의

認定을 필요로 한다.81) 그런데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職務上 故意 過失인

지는 社會的 相當性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海洋事

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은 關係法令, 慣習 및 條理는 물론 海技技術的

要素 등 전체 法秩序 또는 海上交通安全의 確保라는 價値評價에 의하여 판

단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法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

능한 일이다. 海審法도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에 대한 아무런

定義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解釋論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

는데, 이에 대한 解釋은 海洋安全審判院의 중요한 任務가 된다.

이처럼 海洋安全審判은 司法代替機能을 가진 가운데 職務上 故意나 過失

81) 환언하면,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의 인정은 懲戒處分의 前段階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懲戒의 性質만 가지고는 故意 過失을 劃定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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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한다. 海審法

上의 懲戒는 行政處分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懲戒의 성질로만 본다면,

刑法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處分要件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海審法上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는 일종의 公法

上 制裁로서 개인의 權利 義務를 形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權益侵害

를 방지하기 위하여 警察比例의 原則과 같은 엄격한 制限原理가 적용되어야

한다. 刑法總則의 一般原則들은 犯罪人의 處罰에 관한 槪念이지만 반드시 여

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事實上의 責任糾明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

므로 이를 行政處分 制限原理의 한 根據로서 援用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하겠다.82)

제 1절 行 爲要件

어떠한 행위가 懲戒의 對象이 되기 위해서는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違法

有責한 행위라야 한다. 構成要件이란 懲戒의 根據로서 海審法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行爲類型이다. 이러한 構成要件에 공통되는 一般的 要素로는

行爲, 行爲의 主體, 行爲의 客體 및 行爲의 狀況 등을 들 수 있다.

1. 海 洋事 故

(1) 海洋事故의 意義

海洋事故(marine accident , marine casualty )83)라는 말은 公法 및 私法

分野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84) 개개의 법규는 각기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의미로 정의하지 못하고 解釋論에 맡기거나 법

규에 따라 특별한 정의를 두고 있다.85) 따라서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도 海

82) 그 중에서도 특히 故意 過失의 槪念, 因果關係, 注意義務, 期待可能性 등에 관한

刑事法 理論은 충분히 援用할 만한 가치가 있다.
83) 종래 海難 또는 海難事故라 하였으나 99. 2. 5.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法律用語 整備次元에서 海洋事故로 정비하였다.
84) 船員法, 水難救護法, 商法

85) 船員法 제21조는 선장으로 하여금 ①선박의 衝突 沈沒 滅失 火災 坐礁, 機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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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事故의 의미는 海洋安全審判制度의 목적에 비추어 정의할 수밖에 없다. 그

런데 같은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의 海洋事故에 관한 定義라 하더라도 나라

에 따라 槪括主義를 취하거나86) 列擧主義를87) 취하여 각기 立法例를 달리하

고 있다.

우리 나라는 海審法 제2조 제1호에서 海洋事故라 함은 ①선박의 構造 設

備 또는 運用과 관련하여 사람이 死亡 또는 失踪되거나 負傷을 입은 사고

②선박의 運用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陸上 海上施設에 損傷이 생긴 사고 ③

선박이 滅失 遺棄되거나 行方不明된 사고 ④선박의 衝突 坐礁 顚覆 沈沒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⑤선박의 運用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

가 발생한 사고라 규정하여 列擧主義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의 海洋事故란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라 정의

할 수 있다.88)

損傷 그 밖의 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 ②항해 중 다른 선박의 遭難을 안 경우

③人命 또는 船舶의 救助에 종사한 경우 ④배 안에 있는 자가 死亡하거나 行方

不明이 된 경우 ⑤豫定航路를 변경한 경우 ⑥선박이 抑留되거나 捕獲된 경우 ⑦

그 밖에 선박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海運官廳에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이 7가지의 경우가 船員法이 규정하는 海洋事故로 해석된다. 水難

救護法 제2조는 海上 또는 河川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沈沒 坐礁 顚覆 衝突

火災 機關故障 墜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및 船舶 航空機 등이 위험

에 처한 상태를 遭難事故라 한다고 규정하고, 商法 제849조(海洋事故救助의 要

件)는 航海船 또는 그 積荷 기타의 物件이 어떠한 水面에서 危難에 遭遇한 경우

에도 義務 없이 이를 救助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報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海洋事故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규에 따

라 海洋事故에 대한 정의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86) 독일 등.
87) 영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
88) 海洋事故란 선박의 正常的인 機能 또는 狀態를 沮害하는 事態가 발생한 것을 말

한다 (福島 弘, 新海難論, 成山堂書店, 1991, p .30).

한편, 國際海事機構 (IM O)는 海洋事故의 조사에 관한 規約{IM O 총회결의 849

(20)}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사람의 死亡 또는 심한 負傷, 船舶의 滅失,

推定滅失- 抛棄, 선박에 대한 物的 損傷, 선박의 坐礁나 操縱不能 또는 衝突에 連

累된 선박의 運航上 損失 또는 物的 損傷,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損傷된 선박

으로부터 야기된 海洋汚染事故를 海洋事故라 정의하고 있다 (MAIIF , Code f or

the I nv es tig ation of M ar ine Cas ualties and I ncid ents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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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舶이라 함은 海審法 제2조 제2호에서 水上 또는 水中을 航行하거나 또

는 航行할 수 있는 構造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다.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施行令(이하 海審法施行令이라 한다)은 海洋安全審判

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船舶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89)과 海上交通

安全法 제2조제1호의 규정90 )에 의한 水上航空機를 말하며, 이 가운데 軍用

및 警察用 선박이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海洋事故를 일으키거나

그 상호간에 일으킨 경우의 당해 軍用 및 警察用 船舶을 제외한다(海審法施

行令 제1조의 2). 즉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의 선박에는 船舶法, 船員法, 商

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선박의 개념을 떠나 海上交通安全의 확보에 실익

이 있는 모든 선박이 포함된다. 다만, 軍用 및 警察用 船舶에 대하여는 예외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事故라 함은 異常的이고 偶發的인 事件으로 그 態樣이 各樣各色이기 때문

에 共通要素를 추출하여 抽象的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사고의 발생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도 있고 자연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異常的이고 偶發的인 사

건이어야 하므로 자연적인 磨滅이나 損耗는 海洋事故가 될 수 없지만 共同

海損處分에 의한 선체의 손상은 異常的이고 偶發的인 사건이기 때문에 海洋

事故가 된다.91) 또한 異常的이고 偶發的인 事故라 하더라도 선박의 運用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船上反亂이라던가 선박 내에서의 爭鬪行

爲에 의하여 人命이 損傷되거나 선박의 運航이 沮害된 경우에는 비록 선박

내에서 발생한 事故이기는 하지만 선박의 運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89) 선박법 제1조의2;

이 법에서 선박 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
90)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 선박 이라 함은 水上輸送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될 수 있는 船舟類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水上航空機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1) 森 淸, 海難審判制度の硏究 , 中央大學校出版部, 1968,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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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海審法上의 海洋事故가 되지 않는다.

發生場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領海, 公海, 外國의 領海는 물

론 內水面도 포함되고 入渠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위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만 해당되면 모두 海洋事故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海洋事故의 類型

海洋事故는 그 態樣이나 結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

래의 海難審判法은 海洋事故를 그 結果에 따라 ①선박이 損傷 또는 滅失되

거나 선박의 運用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②선박

의 구조 설비 또는 運用에 관련하여 사람을 死傷한 경우 ③선박의 安全 또

는 運航이 沮害된 경우 등 3종류로 분류하던 것을 1999년 2월 海難審判法을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5종으로

분류하는데(海審法 제2조), 새로운 分類方式은 態樣에 의한 것과 結果에 의

한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海洋事故의 態

樣에 따라 세분하여 事件名을 부여하고, 하나의 海洋事故에 종류가 다른 結

果나 態樣이 複數로 나타날 때에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취하여 事件名을

부여한다.92)

1) 船舶의 構造 設備 또는 運用과 관련하여 사람이 死亡 또는 失踪되

거나 負傷을 입은 事故

理由如何를 불문하고 선박의 구조 설비의 不備 또는 欠缺로 인하여

사람이 死傷되거나 行方不明된 경우 및 선박의 사용 또는 취급과 관련하여

사람이 死傷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船舶乘務員

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관계없다. 이는 船員 旅客 作業員 등의

死亡 行方不明 死傷 負傷事件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人事事故

라고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의 關聯性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船內에서 발생한 殺人, 自殺 및 傷害事件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船舶 또는 陸上 海上施設에 損傷이 생긴

事故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船體 機關 또는 附屬機具 등 선박과 그 附

92) 예, 일반화물선 ○○호 컨테이너선××호 충돌사건, 여객선 △△호 여객사망사건,

어선 ○○호 좌초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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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物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및 선박의 保存 操縱 機關의 運轉 등 선박의 사

용이나 취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의하여 埠頭 防波堤 航路標識 海底電

線 漁網 등 선박 이외의 施設物을 滅失 또는 毁損시킨 경우로, 양자 또는 어

느 일방에 결과가 발생하면 海洋事故가 성립된다.

3) 船舶이 滅失 遺棄되거나 行方不明된 事故

文言解釋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선박 그 자체가 滅失 또는 遺棄되

거나 선박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海洋事故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海洋事故란 海上交通安全의 확보라는 立法目的에 비추어 해석하

여야 할 것이므로 法文에 관계없이 戰爭, 拿捕, 廢船處理 등에 의하여 선박

이 滅失되거나 遺棄된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4) 船舶의 衝突 坐礁 顚覆 沈沒이 있거나 操縱이 불가능하게 된 事故

①충돌이란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水中 難破船을 제

외한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사고 ②坐礁란 선박이 海底 또는

水中 難破船에 얹히거나 부딪친 사고 ③顚覆이란 선체가 뒤집힌 사고 ④沈

沒은 악천후를 만나거나 外板 등의 龜裂 破孔 切斷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로 선체가 물 속으로 가라앉은 海洋事故의 유형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위 나)에 규정된 선박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 데에도 굳

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海洋事故의 전형적인 모습을 類型化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操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함은 종래 海難審判法 제2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선박의 安全 또는 運航이 沮害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93) 선

박의 安全이 沮害된다 함은 ①他船에 접근하여 항행중 航法違反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때 ②야간에 규정된 燈火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항

행하거나 정박함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때 ③규정된 승무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操船함으로 인하여 충돌 또는 좌초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때 ④航路 내에 정박함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충돌

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⑤화물의 積載不良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되거나

침몰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때 등 自他의 선박에 滅失 또는 毁損의 우려

93) 危殆化만으로 海洋事故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다른 海洋事故와 차이가 난다. 즉

다른 海洋事故를 A ccident라 하는데 반하여 이는 In ciden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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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 선박의 運航이 沮害된다 함은 ①運航에 필요한 승무

원이 부족하여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砂洲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

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③연료나 청수를 부족하게

적재하여 운항불능에 빠진 때 ④整備나 修理를 게을리 하여 기관의 작동상

태가 나빠 운전에 지장이 온 때 등 自船이 안전하게 航行하는 것을 방해 당

하는 것이다. 즉, 航法違反 航路上의 碇泊 貨物의 積載不良 등 부적절한 행

위로 인하여 自船이나 다른 선박에 절박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를 安全沮害라 하고, 坐洲 燃料 또는 淸水의 부족 기관운전의 불능 등으

로 절박한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運航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로 되어 일반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危險性이 증

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運航沮害라 한다(海審法事務處理要領 제11조 제

4항).

5) 船舶의 運用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가 발생한 事故

전체 商船 船腹量의 약 17%에 달하는 392척의 선박이 연간 약 2억

2,352만톤이나 되는 原油 및 석유화학제품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94) 이에

따라 선박에 의한 海洋汚染事故가 급증하면서 海洋生態界를 파괴시켜 海洋

生物과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95)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여 1999년 2월 海難審判法을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

하면서 선박의 運用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가 발생한 사고를 海洋事故의

한 유형에 포함시켰다. 위 나) 내지 라)에 규정되어 있는 海洋事故로 인하여

貨物油 또는 燃料油가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주로 문제되지만

貨物油나 燃料油의 積 揚荷時 밸브操作 잘 못 등으로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

온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 海洋事故의 數

實體的인 측면에서 懲戒範圍를 정하는 한편 節次法的인 측면에서 審判

請求의 除斥期間 및 範圍, 裁決의 旣判力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海洋事故의 數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海審法에서

94) 해양수산부, 業務便覽, 1998, p .82 및 p .95.
95) 海洋汚染被害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金鐘聲, 海洋汚染防止法의 問題點과 改善方

案에 관한 硏究 , 한국해양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9, pp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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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不告不理의 原則과 一事不再理의 原則을 취하고 있지만 刑法과 같이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전적으로 解釋論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海審法 제2조 제1호에서는 5종의 海洋事故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海洋

事故의 意義를 정의한 것에 불과하여 刑法各則이 규정하는 犯罪의 構成要件

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海審法에 열거된 海洋事故의 유형을 이용하여서는 海

洋事故의 數를 결정할 수 없다. 즉 海洋事故의 數는 關係船舶, 事故日時 및

場所, 事故의 態樣과 結果 등이 社會通念上 동일한 海洋事故로 볼 수 있는가

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며,96) 그렇기 때문에 海審法 제2조 1

호에 열거된 5종의 海洋事故 類型에 重疊的으로 걸치는 海洋事故라 하더라

도 數個의 海洋事故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油槽

船이 항해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外板에 損傷을 입어 적재된 貨物油가

바다로 흘러나고 충돌의 충격으로 火災가 발생하여 선원이 火傷을 입는 사

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海審法 제2조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여러 개의 海洋事故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統一的으로 관찰하여 1개

의 海洋事故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개 1건의 충돌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97)

이에 반하여, 懲戒裁決에 있어서는 이론상 海洋事故關聯者 1인이 數 個의

海洋事故를 발생시켰거나 數人이 1개의 海洋事故와 관련되었을 경우 海洋事

故關聯者 1인과 1개의 海洋事故를 결합시켜 1건씩이 되어야 하므로 각 海洋

事故關聯者의 행위를 각각 별도로 판단하고 懲戒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海審法 제2조 제1호는 海洋事故의 意義를 사고의 態樣이나 結果에 따

라 규정하고 있을 뿐 發生原因을 묻지 않고 있음은 물론 海洋安全審判은 海

洋事故의 原因糾明을 主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犯罪와는 달리 사람의 행위는

海洋事故의 數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1개의 海洋事故

의 발생에 數人이 개재되어 있어도 海洋事故는 1개로 될 뿐 數 個의 海洋事

96) 자세히는 海難審判の實務, 日本國 高等海難審判廳, 1985, pp.365∼368 참조.
97) 油槽船 제1유일호가 항해 중 坐礁된 뒤 離礁하는 과정에서 침몰한 사건에 대하

여 예외적으로 두 사건의 獨立性을 인정, 유조선 제1유일호 좌초사건 (中海審 96.

8. 13. 裁決, 제96- 18호)과 유조선 제1유일호 침몰사건 (中海審 96. 8. 13. 裁決, 제

96- 19호)으로 분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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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 行 爲의 主體

海洋安全審判院의 懲戒는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직무상 행

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곧 懲戒를 위해서는 海技士 또

는 導船士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데, 이는 懲戒罰이라는 懲戒의 성질상

당연하다 하겠다.

(1) 海技士 또는 導船士

국가는 海上交通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선박의 運

航, 船舶機關의 運轉, 無線通信 및 선박에 대한 水路案內業務에 종사하는 행

위를 暫定的으로 禁止시켜 두고98),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그러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자연인에게 선박의

운항, 船舶機關의 運轉 및 無線通信 業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檢定하고

認定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海技士 免許이고, 일정

한 구역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당해 선박에 대한 水路案內業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檢定 認定하여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導船士 免許이다.

따라서 海技士 또는 導船士 免許는 실무에서는 免許라 부르지만 法令上

危險防止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暫定的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

여 이러한 警察禁止를 해제하여 개인의 自然的 自由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 때문에 警察許可의 일종이며,99) 行政行爲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警察

命令이라 할 수 있다. 海技士 免許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로는 船舶職員法

이 있고 導船士 免許에 대하여 규율하는 法律로는 導船法이 있는데, 이들 法

律規定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海技士 免許를 받은 사람을 海技士

라 하고 일정한 導船區에서의 導船士 免許를 받은 사람을 導船士라 한다.

(2) 外國籍 船舶에 乘務 중인 우리 나라 海技士

우리 나라 海技士가 外國籍 船舶의 船舶職員으로 승무하고 있을 때 이

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海技士

98) 선박직원법 제27조, 도선법 제19조.
99) 公務員任用令에서는 海技士 免許를 일종의 資格證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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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外國籍 船舶의 船舶職員으로 승무할 경우 우리 나라 海技士 免許를 행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懲戒對象이 아닌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가운데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裸傭船한 外國

籍 船舶으로서 1978년 船員의 訓練 資格證明 및 當直勤務의 基準에 관한 國

際協約(ST CW ) 締約國이 아닌 나라의 선박 또는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을

조건으로 裸傭船한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海技士는 懲戒對象이 되는 海洋事

故關聯者로 보고 있다.100) 그러나 주로 便宜置籍船인 外國籍 船舶에 승무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旗國의 海技士 免許는 거의 우리 나라 海技士 免許를

바탕으로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우리 나라 海技士 免許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뿐 아니라 海洋安全審判權은 一般統治權에 기하여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籍船과 外國籍

船舶이 충돌하였을 경우, 國籍船에 승무하는 海技士에 대하여는 懲戒處分을

하고 外國籍 船舶에 승무하는 海技士에 대하여는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단지 外國籍 船舶에 승무하기 때문에 審判權을 부정하거나 勸告 또는 是正

改善의 命令을 행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海洋安全審

判의 對象은 海技士가 아닌 海洋事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海洋安全審判權이

미치는 범위 역시 海技士가 아닌 船舶 그 自體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하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領海 내에서 海洋事故가 발생하였을 때나 우리

나라 선박이나 국민에게 危害를 가했을 때에는 懲戒對象이 되는 海洋事故關

聯者로 지정하여 우리 나라 海技士 免許에 대하여는 懲戒處分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101)

導船士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導船區에서의 導船이라면 선박

의 國籍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外國籍 船舶을 導船하던 중 海洋事故가 발

생하였을 때 당해 선박이나 선원은 제외한 채 導船士에 대해서만 懲戒對象

이 되는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하여 海洋安全審判을 실시하면 導船士의 행

위만이 海洋安全審判의 객체가 되어 버리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3) 行爲參加形態

100)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事務處理要領 제53조 제3항 제6호.
101) 이 경우 旗國이 발급한 海技士 免許에 대해서는 懲戒處分이 불가능하므로 실효

성이 없고, 우리 선원들의 海外就業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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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위가 海洋事故의 發生原因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한 사람

의 행위만 개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충돌사건처럼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개

재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만, 海審法에는 刑法과는 달리 行爲參加

形態에 따른 共犯槪念이 없다. 故意로 海洋事故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敎唆 또는 傍助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102) 주로

共同의 意思 없이 독립된 행위의 競合에 의하여 海洋事故가 발생하므로 海

洋事故關聯者는 각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된다.

고의의 경우 共犯關係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판례는 過失犯의 共

犯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직접 행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行爲參加形態에 따라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하여 懲戒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103)

3 . 職 務上 의 行 爲

公法 및 私法分野를 통틀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職務라는 용어는 그 의

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

에게 부과된 고유의 임무를 말한다.

海審法 역시 명확하게 정의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解釋에 맡겨 놓고 있는

데,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免許에 합당한 직책

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임무로서, 직책에 따라 그 내용을 달

리 하겠지만 대체로 선박의 運用, 船舶機關의 運轉, 荷役作業, 船舶의 保安

및 管理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海審法上의 職務란 첫째, 현실적으로 그러한 직책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선박에 승무함에 있어서 반드시 船員法上의 公認을 받거나 船舶職員法上

의 船舶職員으로 승무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선박에 승무하여

免許를 유효하게 행사하였으면 된다 船舶職員法을 위반하여 下級免許로

승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된다 新造船으로서 引渡 전에 행하는 試運轉 중

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그러한 免許에 합당한 職責을 맡아야

102) 東海審 99. 12. 20. 裁決, 제99- 40호, 中海審 96. 10. 16. 裁決, 제96- 23호 참조.
103) 위 두 사건에서 沈沒한 船舶의 선장만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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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와 사고당시의 職務가 같은 系列이라야

한다. 이 때 小型船舶操縱士 免許는 甲板과 機關의 양 계열을 포함하는 것으

로 된다 船舶職員法에서 요구하는 等級보다 낮은 면허라 하더라도 같은

계열이면 면허에 합당한 직책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선박에 승무하지 아

니한 海技士는 물론104) 비록 海技士라 하더라도 免許와 다른 계열의 職務에

종사하였거나105) 船舶職員이 아닌 部員으로 乘務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

지 않는다. 즉 船員法, 船舶職員法 등 海事關聯 團束法令을 비롯하여 雇傭契

約, 就業規則 및 船員의 常務(Good Seamanship) 등에 의하여 해석할 수 있

으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 事務處理要領(이하 海審法事務處理

要領이라 한다)에서는 故意로 海洋事故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면허의 종류와

직무의 계열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懲戒對象이 되는 海洋事故關聯者로 지정

하도록 하고 있다.106) 免許를 犯罪行爲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겠

지만 上位法인 海審法은 職務上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때 이를 懲戒하

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船舶職員法 또는 導船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監督官廳이 따로 懲戒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107)

職務와 유사한 용어로서 刑法上의 業務라는 용어가 있는데, 業務라 함은

社會生活上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事務를 말한다.108) 業務의 要

件은 첫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業務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사나 산책과 같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業

務의 근거는 반드시 法令이나 契約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慣習

上 또는 事實上의 것일 수도 있으며 業務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收入

을 얻기 위한 職業 또는 營業이어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行爲者의 本

來的 事務인지, 附隨的 事務인지도 묻지 않는다. 둘째, 사회생활상 繼續的,

104) 海技士 免許를 받은 檢査機關의 선박검사원, 선박회사의 육상관리자 등이 여기

에 해당된다.
105) 예컨대, 船舶通信士 免許를 받은 통신장이 航海當直을 수행하다 충돌사고를 발

생케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통신장은 懲戒對象이 아닌 海

洋事故關聯者(海難審判法上의 指定海難關係人)로 지정될 수 있다.
106) 海審法事務處理要領 제53조 제3항 제4호.
107)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 도선법 제9조.
108) 李在祥, 刑法各論, 博英社, 1999,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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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復的으로 종사하는 事務이어야 한다. 繼續性, 反復性의 유무는 행위자의

계속 반복의 意思有無 또는 사실상의 계속 반복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단 1

회의 행위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業務가 될 수 있다.109) 셋째, 業務의 성격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110)

따라서 海審法이 규정한 職務上 行爲는 반드시 刑法上 業務에 포함되지만,

역으로 刑法에 규정된 業務上 行爲가 곧바로 職務上 行爲가 되지는 않는다.

4 . 因 果關 係

因果關係란 海洋事故關聯者의 懲戒하기를 위하여 海洋事故關聯者의 實行

行爲와 懲戒의 對象이 되는 行爲結果와의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를 말한다.

海審法은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裁決로써 이를 懲戒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海洋事故關聯者를 懲戒하기 위해서는 먼저 懲戒對象이 되는 行

爲結果, 즉 海洋事故라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한다. 法規違反이라는 실행

이 있으면 곧바로 構成要件該當性이 인정되는 行政團束法規와는 달리 海洋

事故關聯者의 직무상 고의 과실이라는 행위에 뒤이어 海洋事故의 발생이라

는 일정한 結果發生이 없으면 構成要件該當性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海洋事故關聯者가 비록 海事團束法規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海洋事故라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111) 당해 海洋事

故事件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懲戒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因果關係의 문제는 특별히 海洋事故關聯者의 懲戒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哲學이나 自然科學의 분야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112)

이러한 因果關係를 논함에 있어 哲學이나 自然科學의 因果關係槪念과 공통

109) 申東雲, 刑法各論,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93, p .36.
110) 森下 忠, 自動車事故の刑事責任, 有信堂, 1975, p .18.
111) 海事團束法規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사고라는 결과의 발생이 없더라도 당해

團束法規를 위반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12) 日本國 高等海難審判廳, 海難審判の實務, 1985, p .373 이하에서는 懲戒에 있어서

의 因果關係를 法的 因果關係로, 哲學이나 自然科學分野의 因果關係를 事實的

因果關係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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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論理的 一般的 因果槪念이 懲戒

處分에 있어서도 타당하다는 이론이 없지 않으나113) 懲戒處分에 있어서의

因果關係는 철학상의 因果槪念이나 자연과학상의 因果關係와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14) 철학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원인은 그것이 존재하

면 언제나 그 결과를 발생케 하는 모든 조건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懲戒處分에 있어서는 하나의 특정한 조건, 즉 사람의 행위를 추출하여 행위

와 결과 사이에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관련이 있느냐를 검

토하는 것이므로 철학적인 因果槪念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因果關係는 歸納的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정

한 所與原因이 있으면 所與結果가 나타날 때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는데, 懲

戒處分에서도 이러한 因果關係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不作爲에 대한 原因關

係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自

然法則的인 必然性이 적용되지만 懲戒에 있어서는 普遍妥當性이라는 價値判

斷이 문제되므로, 이 역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115)

(1) 因果關係理論

1) 條件說

이 설은 기본적으로 自然科學的 理論的 因果關係槪念을 바탕으로 행

위와 결과 사이에 전자가 없었더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으리(condit io sine

qua non )'라고 인정되는 條件關係가 있으면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는 것으

로, 결과에 기여한 모든 조건을 평등한 가치로 인정하므로 等價說 또는

同等說 이라고도 한다. 因果關係에 관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론으로 모든 因果槪念의 바탕에는 이러한 條件說的 因果槪念이

놓여 있다. 현재에 있어서도 유력한 이론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설에 따르

면 價値判斷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因果關係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여 그

한계를 획정하지 못하는 결함이 나타난다.116)

2) 原因說

어떠한 결과에 기여한 여러 조건 가운데 結果發生에 중요한 영향을

113) 同旨; 黃山德, 刑法總論, 邦文社, p .50.
114) 同旨; 劉基天, 刑法學, 一潮閣, 1980, p .141.
115) 同旨; 李在祥, 전게서, pp .122∼123.
116) 李壽成, 刑法總論,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92,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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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조건과 單純條件을 구별, 그 중 중요한 조건을 원인이라 하고 원인에 대

하여만 因果關係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因果關係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지는 條件說의 단점을 시정하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론상 원인과 조건

을 명백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自然科學的 思考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17)

3) 相當因果關係說

條件說에 의하여 부당하게 넓어진 因果關係의 범위를 構成要件의

단계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일상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행위와 결

과 사이에 相當性 또는 蓋然性이 있을 때에만 因果關係가 인정된다는 설이

다. 여기에서 相當性의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행위당시 행

위자가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結果發生의 相當性을 판

단하여야 한다는 主觀的 相當因果關係說 행위당시에 존재하였던 모든 사

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심판관이 相當性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客觀的 相

當因果關係說 행위당시의 一般平均人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일반인

이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도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고 있었던 특수한 사

정을 기초로 결과발생의 相當性을 인정하려는 折衷的 相當因果關係說로 나

뉘어 진다.118)

相當因果關係說은 우리 나라 判例의 입장이기는 하나,119) 이 설에서 제시

하는 相當性 또는 생활경험이 명백한 기준으로 될 수 없다는 점과 構成要件

의 문제를 責任의 문제로 처리함으로써 因果關係와 結果歸屬을 혼동시켜 버

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20)

4) 기타 학설

因果關係에 관한 理論에는 위에서 살펴 본 것 이외에도 重要說, 合

法則的 條件說, 因果關係中斷論, 危險關係條件說, 目的說 및 因果關係無用論

등이 있다.

117)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1996, p .126.
118) 李壽成, 전게서, pp .70∼71.

姜東汎, 新刑法, 校書館, 1995, pp.51∼52.
119) 대판 89도1084 (89. 9. 12.선고), 대판 85도2433(86. 9. 9.선고), 대판 81도2387 (82.

6. 8.선고) 등

120) 李在祥, 전게서, p .128. 姜東汎, 전게서,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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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觀的 歸屬理論

1) 意義

因果關係가 인정되는 結果를 行爲者의 행위에 客觀的으로 歸屬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즉 因果關係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歸屬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떤 聯關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반하여, 客觀的 歸屬理論은 그 결과가 정당한 懲戒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客觀的으로 歸屬시킬 수 있느냐는 規範的 法的인 문제이다. 客觀

的 歸屬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因果關係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행위와 결

과 사이의 因果關係는 판단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因果關係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法秩序 또는 海上交通安全의 확보에 어떠한 의미

를 갖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하므로 因果關係에 더하여 客觀

的 歸屬의 기준을 명백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이론으로는

支配可能性(回避可能性)의 理論과 危險增大(危險實現)의 理論이 있다.121)

2) 客觀的 歸屬의 基準

(가) 回避可能性의 理論

결과는 意思表現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行態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客觀的 目的性이 結果歸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目的的 聯關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支

配可能性 내지 回避可能性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意思의 대상으로서 支配可

能할 때, 그 결과는 客觀的으로 歸屬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回避할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回避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만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122)

(나) 危險實現의 理論

因果의 진행에 대한 객관적 合目的性은 構成要件的 法益侵害를

초래하는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하여 위의 回避

可能性理論을 危險原則에 환원하여 일반적인 歸屬의 基準을 얻고자 하는 이

론이다. 이는 行爲의 客體에 대하여 法的으로 許容될 수 없는 危險을 야기하

거나 危險을 增價한 때에만 그 危險으로 인한 결과를 客觀的으로 歸屬시킬

121) 李壽成, 전게서, p .73.
122) 李在祥, 전게서, p .136.

- 44 -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거나 許容된 危險만 야기시켰을 때에

는 結果歸屬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123) 예컨대 沈沒危險에 놓인 선박을

구하기 위하여 인근 海岸가의 뻘 위에 坐洲시키거나 적재하고 있는 화물을

바다에 投棄하는 행위는 海洋事故의 構成要件에 해당되지만 결과발생을 약

화시키거나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허용되고 있으므로 客

觀的 歸屬이 부정되게 된다.124 )

(3)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의 因果關係

海洋安全審判은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豫防手段을 구하

는 것이 주목적이고 다만 당해 海洋事故가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 海洋事故關聯者를 懲戒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여 우선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연후

에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原因糾明裁決을 위한 因果關係

여기서는 海審法이 규정하고 있는 原因糾明要素와 原因糾明裁決을

위하여 우리 海洋安全審判院이 활용하고 있는 危險可能性條件說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原因糾明要素

海洋安全審判院은 海審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海

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① 사람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② 船舶乘務員의 人員數 資格 技能 勞動條件 또는 服務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③ 船體 또는 機關의 構造 材質 工作이나 선박의 艤裝이나 性能

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④ 水路圖誌 航路標識 船舶通信 기상통보 또는 救難施設 등의 航

海補助施設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⑤ 항만 또는 水路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의 여부

123) 李在祥, 상게서, pp .136∼137.
124) 이 경우 선박을 沈沒危險에 빠트린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예시는 緊急避難行爲로서 責任阻却事由에 해당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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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물의 특성 또는 積載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이러한 原因糾明要素들은 주로 海上經驗을 토대로 추출한 것들이지만 海

洋事故는 반드시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例示規定

으로 해석된다.125)

海洋事故는 바다 위를 航行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악천후에 의한 船舶沈沒과 같이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

기 때문에 海上交通安全工學的 측면에서는 自然的 要件을 原因糾明要素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海審法에서는 自然力에 의한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海洋安全審判은 바다 위에서 孤立無援의 상태로 항행하는 선박

이라면 언제든지 악천후를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海洋事故

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찾아내려는 의도에서 실시되므로 자연력에 의

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일 뿐, 立法의 不

備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危險可能性條件說

일본의 今西保彦 海難審判廳理事官126)이 相當因果關係說에 海洋

安全審判의 실무경험을 접목시켜 창안한 이론으로 우리 海洋安全審判院에서

도 이를 原因糾明裁決에 활용하고 있다.127 )

가) 內容

事故發生原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海洋事故를 造成하는 전체

사실에 대한 역사적 관찰이 필요하며, 특히 서로 관련되는 事實關係를 평가

하고 인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단순히 자연적으로만 관찰할 때에는 海洋事故를 造成하는 사실은 모두 結

125) 이에 대하여, 海上交通安全工學的 側面에서는 ①自然原因 ②船舶原因 ③港灣과

航路原因 ④船員原因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방법 (朴容燮, 해난심판제도의 발전

적 기능확대를 위한 제언 , 해난방지세미나자료, 중앙해난심판원, 1998, p .65)과

①自然條件 ②航路條件 ③船舶條件 ④交通條件 ⑤運航者條件으로 나누어 관찰

하는 방법 (福島 弘, 新海難論, 成山堂書店, 1991, pp.52∼61), ①人的 要因 ②自

然的 要因 ③交通環境的 要因 ④船舶的 要因 ⑤社會經濟的 要因으로 나누어 분

석하는 방법 (藤崗賢治, 海難政策論, 成山堂書店, 1989, p .42) 등이 제시되기도 한

다.
126) 海洋安全審判院 調査官에 상당한다.
127) 中央海難審判院, 裁決書作成實務, 1998, pp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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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發生에 대하여 因果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많은 원인들의 競

合에 불과할 뿐이므로 原因糾明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因果關係

의 進行에 모종의 조건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합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因果

關係의 성립을 인정하여 원인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 海洋事故는 인간의 의

사와 행위에 의하여 운용되는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선박을 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海洋事故를 조성하는 사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위적인 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自然現象, 物理化學的 現象은 물론 선박 이외의 經濟的, 社會的 事實도

개재될 수 있는 복잡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自然法則에 따르지

않는 偶發的 要因이 潛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海洋事故의 원인은 危險可能性 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事實的

因果關係를 검토, 이 危險可能性 이라는 조건에 합치하면서 이와 동시에 結

果事實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危險可能性이라는 조건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海上經驗法則, 自然

法則, 物理化學法則, 法規範, 條理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장래 海洋事

故의 방지에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原因糾明의 思考過程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먼저 일련의 海洋事故事

實 가운데 危險可能性 의 조건에 비추어 결과발생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起果原因力을 찾아 海洋事故의 단서가 된 최초의 起因原因力을 진행시킨다.

起果原因力의 進行過程에서 많은 因果的 事實의 경과와 함께 다른 起因原因

力이 그 原因系列에 더해질 것이다. 다른 起因原因力이 原因系列에 더해지면

종전의 原因力과 새로운 原因力 중 어느 쪽이 原因系列을 지배하여 원인의

진행을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지 분석해 본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

부분 舊原因力과 新原因力은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가 있어 新原因力이 인과

의 진행에 미치는 효과는 결정적이지 않고, 舊原因力과 서로 경합하면서 인

과를 진행시키나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舊原因力을 완전히 지배하여 새

로운 因果의 進行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舊原因力은 그 시점에서

因果關係가 차단되므로 원인이 되지 않는다.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위와 같은 분석을 반복하여 최후까지 살아남은 原

因力을 海洋事故의 發生原因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론상으로는 결과의

발생에 결정적인 힘을 가한 原因力은 1개 뿐이라 할 수 있으나 아무리 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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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能性이라는 조건으로 原因力을 분석, 종합, 추리해 보아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證明力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原因力이 최후까지 경

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인은 複數로 竝存하는 것이 되지만

가능한 한 結果發生에 결정적인 힘을 가한 原因力과 그 힘을 보조한 原因力

을 구별해 내어야 할 것이다.128)

나) 檢討

海洋事故의 發生原因을 규명하는 思考過程에 因果關係理論을 응

용, 自然科學的 因果關係의 판단에 치우치게 될 위험성이 높은 原因糾明作業

에 危險可能性이라는 價値와 합치할 때에만 因果關係의 相當性을 인정한다

는 價値槪念을 도입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海洋安全審判의 발전에 크게 공

헌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海洋事故 防止對策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思考過程

을 거쳐 추출된 原因은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해버린 사소한 條件들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이 직 간접적으로 原因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굳이 因果關係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實益

이 거의 없는 原因糾明裁決을 하면서129)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因果關

係는 중단할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因果關係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

라 하여 지지 받지 못하는 因果關係中斷論을 원용하여 무리하게 因果關係를

중단시켜 가면서 하나의 決定的 原因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에

審判院의 심판으로서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하여 海上交通安全의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海審法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함이 나타난다.

따라서 原因糾明裁決을 위해서는 海洋事故라는 결과에 접착한 시점 내지

사실로부터 順次的으로 逆行하면서 海洋事故 再發防止를 위한 除去 또는 校

正의 必要性이라는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 그러한 가치가 없어졌을 때 因果

의 進行을 종료시키는 방법이 보다 合目的的이라 하겠다.130) 때에 따라서는

128) 자세히는 今西保彦, 海難審判の實務, 成山堂書店, 1977, pp.52∼61 참조.
129) 海洋事故防止對策의 마련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事故例를 여러 각도에서 조

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결의 요건인데, 이러한 調査 分析에는 統計的 調査

方法과 個別的 調査方法이 있다. 統計的 調査方法을 이용할 때에는 原因만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므로 전혀 실익이 없다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실익이 없다 함은 個別的 調査方法에서의 실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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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果의 進行過程에서 기존의 因果系列과 독립된 다른 因果系列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새로운 原因系列도 竝列的 重疊的으로 계속 추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숫자의 原因이 경합하게 되어 결정적

原因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고가 발생

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①遺傳的 來歷이나 社會環境 ②인간의 결함 ③불안전

한 행동 및 機械的 物理的 불안전한 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일련

의 危險要因들이 마치 나란히 세워져 있는 도미노 중 맨 앞의 것이 쓰러지

면 다른 것들도 차례대로 쓰러지듯 바람직스럽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이 나타

나면 그 다음의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사고가 발생, 결국 인명과 재산

의 손실이 나타나는 것이 事故13 1)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

의 요소를 제거해주면 사고는 방지될 수 있다. 따라서 因果系列에 나타난 어

느 하나의 要因132)을 제거해 준다면 海洋事故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결코 무익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要因들은 많이 제거해 줄수

록 선박의 安全性은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懲戒裁決을 위한 因果關係

懲戒는 장래의 완전한 직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일종의 行政處

分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刑罰과 구분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과하는 制裁

의 일종이기 때문에 刑法學에 있어서의 因果關係理論이 원용될 수 있는 부

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因果關係理論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대립하는 개개의 학설들은 모두 責任主義에 의하여 責任을 제한하여

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이러한 공통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海洋安全審

判에서도 海技士나 導船士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海洋事故는 刑事事件이나 육상의 交通

事故와는 달리 자연현상을 비롯한 物理化學的 現象, 經濟的 社會的 事實은

물론 때로는 不可抗力的 要素가 단독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그래도 海

技士 또는 導船士의 직무상 고의 과실 및 過失行爲와 結果事實과의 사이에

130) 過失段階說과 유사하다.
131) 하인리히의 재해발생의 도미노이론 .
132) 原因이든 條件이든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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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則的 因果關係가 성립될 때에야 비로소 責任을 歸屬시킬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海洋安全審判院이 행하는 懲戒의 목적에는 엄격한 責任主義의 지

배를 받는 非難可能性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矯正的, 豫防措置的 性格이 있

으며, 刑罰에 비하여 法益剝奪의 정도도 가벼우므로 그만큼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3) 過失配分을 위한 因果關係

海洋安全審判은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海上交通安全을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海洋安全審判院이 국가기관으로서

海洋事故에 대한 事實確定과 原因糾明,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직무상 고의

과실을 판단하여 懲戒를 행하면서도 海洋事故와 관련한 利害關係人에 대하

여 過失比率을 판정해주지는 않았다. 이에 불편을 느낀 利害關係人들의 요구

를 수용하여133) 1999년 2월 5일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

정하면서 海洋安全審判院은 필요에 따라 利害關係人에 대한 過失比率을 판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海審法 제4조 제2항).

海洋安全審判院이 선박 사이의 過失比率을 배분하는 것은 海洋事故와 관

련한 損害賠償責任의 획정에 필요한 責任設定的 因果關係를 밝혀주는 것이

다.134) 民事責任은 損害의 塡補를 본질로 하지만, 그 기초에는 損害의 公平

133) 申吉雄, 해난심판법, 왜 개정해야 하는가? , 海洋韓國(98.4월호) , 한국해사문제

연구소, 1998, p .103.
134) 不法行爲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하려면, 먼저 損害賠償責任의 성립에 대하여 판

단하고 그 다음에 損害賠償의 범위를 확정하여 損害額을 算定한 뒤 배상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不法行爲의 성립과 발생한 손해 중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

위를 확정하는 데에는 각각 因果關係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에는 양자의 구

분 없이 하나로 다루어 相當因果關係가 있으면 損害賠償責任이 성립하고 그 범

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理論構成을 해 왔으나, 독일에서 생

성 발전된 因果關係理論인 責任設定的 因果關係와 責任充足的 因果關係가 우리

民法에도 도입됨에 따라 전자를 損害賠償責任 成立上의 因果關係로, 후자를 範

圍確定의 因果關係로 설명하고 責任設定的 因果關係는 條件的 因果關係로 족하

고 責任充足的 因果關係는 相當因果關係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同旨; 金相容, 不法行爲法 , 法文社, 1997, pp .95∼97) 이에 따르면 海洋安全審

判院의 裁決은 海洋事故의 발생원인과 海洋事故關聯者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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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負擔 危險의 分配라는 사상이 깔려 있는 바, 過失比率을 배분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因果關係를 따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利害關係人에 대한 過失比率의 배분은 海洋安全審判 節次上의 실

무에 있어서는 當事者 適格의 문제, 立證責任의 문제 및 當事者 處分權의 문

제 등 많은 技術的 문제를 발생시킨다. 矯正目的 내지 非難可能性을 기준으

로 지정된 海洋事故關聯者의 행위만을 가지고 船舶所有者, 船長, 海員 등 많

은 構成員과 無機物인 선박이 有機的 關係를 이루면서 운항되고 있는 어느

한 선박의 責任限界를 정할 수 없다. 그리고 民事節次에서는 立證責任의 문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立證責任의 문제는

중요하고, 이러한 가운데 當事者 處分權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實體

的 眞實의 발견으로 정확한 원인을 탐구하여야 하는 海洋安全審判에서는 立

證責任의 문제나 當事者處分權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海洋安全審判院은 衝突事故와 같이 선박 사이의 이해가 대립하

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해 선박에 대한 過失比率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때

문에 사고발생원인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필요하였던

利害關係人이나 保險實務에서는 海洋安全審判院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量으로 선박의 過失程度를 가늠하여 협의의 기초로 삼아 왔다.135 ) 그러

나 利害關係人에 대한 過失比率과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量定은 因果

關係의 범위를 달리 하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過失比率을 판정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4) 三者의 比較

(가) 海洋事故關聯者의 故意와 過失

原因糾明裁決에 있어서는 海洋事故關聯者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로서 평가될 뿐이지만, 懲戒를 전제로

非難可能性 내지 矯正可能性을 그 내용으로 하는 懲戒裁決에 있어서는 고의

와 과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過失比率의 判定은 被害者

의 損害除去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故意와 過失을 구분하여야 할 여지는 없

지만 행위자에게 비난을 가할 만한 것이면 된다.

도만 밝히기 때문에 責任設定的 因果關係만 밝혀주는 선에서 그치게 된다.
135) 朴容燮, 海上交通法論, 형설출판사, 199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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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被害者의 過失

原因糾明裁決에 있어서는 責任所在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過失相計의 문제가 개재될 여지가 전혀 없다. 懲戒裁決에서는 懲戒權을 가진

국가가 公法的 관계에 있는 行爲者에 대하여 道德的 責任을 묻는 것이기 때

문에 비록 被害者 측에 過失이 있더라도 過失相計가 인정되지 않지만136) 過

失比率 配分의 경우, 즉 損害賠償의 경우에 있어서는 加害者와 被害者는 서

로 私法的 관계에 있으므로 雙方에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相計된

다.137) 그러한 의미에서 懲戒裁決에 있어서의 過失評價를 絶對的 評價라 한

다면 過失比率配分에 있어서의 過失評價는 相對的 評價라 할 수 있다.

(다) 小結

海洋安全審判에서 因果關係를 인정할 때에는 裁決의 목적에 맞춰

因果關係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거나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이

라 하더라도 原因糾明裁決에서는 海洋事故의 再發防止에 필요한 범위까지

최대한 넓혀 보다 많은 교훈을 찾아내어야 하지만 懲戒裁決에서는 矯正的

目的 및 非難可能性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過失比率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不法行爲의 成立要件을 염

두에 두고 因果關係를 파악하여야 한다.

아우 이 충돌사건은 A호 및 B호 양 선박이 橫斷狀態로 접근 중 避航船인 A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B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B호측이 적극적인 衝突回避 協力動作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受審人 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受審人 D를 견책한다. 受審人

E를 견책한다 라는 裁決例를 보면,138 ) A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B호가

적극적으로 避航協力動作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

어 있다.

첫째, 原因糾明裁決에 있어서는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극적인 避航協力動

作을 취하지 아니한 주체가 A호인지 B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事故發生

136) 量刑에 있어서 被害者 過失의 존재 및 정도가 고려되고 있는 사실은 상당한 범

위 내에서 實質的인 過失相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森下 忠, 自動

車事故の刑事責任, 有信堂, 1975, pp .69∼70).
137) 민법 제763조.
138) 중해심 제99- 6호 (199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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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原因139) 또는 一因이 되는 A호의 警戒疏忽과 B호의 소극적인 避航協力

動作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이를 교정하여야만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므로 因果關係의 연결고리는 그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게 된 條件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懲戒裁決에서는 충돌사고라는 結果事實을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에서 그 연결고리가 단절되어야 한다. 이 裁決例에는 이전의 여러 조건들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A

호 航海當直者 C가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 B호의 航海當直者 D가 적극적

인 避航協力動作을 취하지 못한 행위만이 관찰의 대상이 될 뿐이다. 만약 이

때 B호의 航海當直者 D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극적인 避航協力動作을 취

하지 못하였고, 이 때 경계를 소홀히 한 정도가 A호의 航海當直者 C의 그것

과 같으며 달리 懲戒量定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避航船인 A호의 航

海當直者 C에게 요구되는 警戒義務는 針路維持船인 B호의 航海當直者 D에

게 요구되는 警戒義務보다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사람에 대한 懲戒量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過失比率을 배분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호의 과실과 B

호의 과실을 비교된다. 이 때 避航船의 지위에 있는 A호가 針路維持船의 지

위에 있는 B호의 進路를 미리 피하지 아니한 행위가 충돌의 原因이 된다. B

호가 충돌에 임박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避航協力動作을 취하

지 아니한 행위는 海洋事故의 防止次元에서는 문제될 수 있을지라도 過失比

率의 배분에서 차지하는 과실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만약 針路維持船

의 지위에서 충돌에 임박하여 적절한 避航協力動作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역

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어질 것이다.140 )

따라서 原因糾明裁決을 위해서는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

은 敎訓을 찾아낼 수 있도록 自然科學的 因果關係의 바탕 위에서 그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하고, 懲戒裁決을 위해서는 因果關係의 범위를 부당히 넓힘으로

써 해양사고관련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刑法上의 因

139) 실무에서는 一因과 구분하기 위하여 主因이라고도 한다.
140) B호 航海當直者가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지만 이러한 과실과 결과

사실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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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關係를 원용하는 二元的 構圖 속에서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 故 意 및 過失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聯者를 懲戒하려면

당해 海洋事故의 發生原因에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이 개

재되어 있어야 한다.141)

(1) 故意

故意는 자기의 행위가 不法構成要件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認識하고 認

容하는 행위자의 心的 狀態로 정의된다.142) 刑法은 제11조에서 故意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故意犯處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행위

는 예외적143)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海審法은 海洋事故가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裁

決로서 懲戒하여야 한다고(제5조 제2항)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는 故意와 過失의 구분 없이 모두 懲戒의 對象이 된다.144) 그러나 여태껏 故

意에 의한 海洋事故로 인정한 사례는 保險金을 詐取할 목적으로 선박을 침

몰시킨 경우의 數 件에 불과할 뿐이고,145 ) 過失에 의한 海洋事故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41) 1910년 船舶衝突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條約 제6조 제2문에는 All legal

presumption s of fault in r eg ard to liability for collision are ab olish ed"라 규정

되어 있고, 海審法도 海洋事故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船舶運航者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推定하지는 않는다.
142) 이렇게 볼 때, 故意에는 認識的 要素와 意志的 要素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 가

운데 意志的 要素는 있으나 認識的 要素가 결여되어 있으면 構成要件的 錯誤

의 문제가, 반대로 認識的 要素는 있으나 意志的 要素가 결여되었으면 過失있

는 認識 의 문제가, 둘 다 결여되어 있으면 認識없는 過失 의 문제가 발생한다.
143) 刑法은 失火罪, 過失溢水罪, 過失交通妨害罪, 過失致死傷罪 및 過失臟物取得罪

등 5종류의 罪目에 한하여 過失犯 處罰을 규정하고 있다.
144) 그러나 懲戒量定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145) 중해심 98. 6. 15. 재결 제98- 15호, 중해심 96. 10. 16. 재결 제96- 23호, 동해심

99. 12. 20. 재결 제99- 40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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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意에 의한 海洋事故도 海洋安全審判의 對象으로 삼고 있지만, 原因糾明

으로 海洋事故의 再發防止對策을 마련한다는 海洋安全審判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로 一般人을 威 하여 海上

交通安全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2) 過失

1) 意義

행위를 社會的으로 意味있는 인간의 行態 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행

위에는 故意行爲와 過失行爲를 모두 포함한다. 故意를 構成要件에 대한 객관

적 요소에 대한 認識 또는 意思를 의미한다면, 過失은 正常의 注意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不法成立要素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注意義務를 違反함으로써 意思에 반하여 不法構成要件을 실현하는 것이 곧

過失이 된다. 따라서 故意의 減輕된 형태가 아니라 故意와는 전혀 성질을 달

리 하는 것이다.

過失의 경우 不法과 責任의 내용은 法秩序를 積極的 意思에 의하여 위반

한 것이 아니라 不注意에 의하여 범하는 것이므로 故意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海審法事務處理要領은 故意보다 가벼운 懲戒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海審法事務處理要領 제5장 제3절).

3) 過失의 要件

過失犯의 行爲反價値는 注意義務違反, 즉 不注意에 있고 結果反價値

는 結果의 發生과 그 豫見可能性 및 結果에 대한 因果關係로 나타난다. 따라

서 過失의 構成要件으로는 注意義務違反, 結果의 發生,146) 豫見可能性 및 結

果에 대한 因果關係가 필요하다.147)

146) 過失犯은 원칙적으로 結果犯이다. 過失擧動犯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으

며, 실제 過失擧動犯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立法例(서독 형법 제163조, 過失

僞證罪)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李敬鎬, 過失犯의 槪

念 , 法學硏究 (제2호), 韓國海事法學會, 1990, p .30.).
147) 이에 대하여 李敬鎬, 過失犯의 槪念 , 法學硏究 (제2호) , 한국해사법학회, 1990,

pp. 28∼29는 ①犯罪構成要件이 실현될 위험에 대한 認識可能性 ②豫見可能한

危害의 회피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하지 아니한 행위 ③그

러한 注意義務違反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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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注意義務違反

가) 意義

過失의 본질은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意慾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故意와 구별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行爲者가 그 結果를 回避하였어야

한다고 非難받을 수 있는데 있다. 그러므로 過失에 있어서는 豫見可能性 내

지 回避可能性이 注意義務의 內容이 된다.

나) 注意義務의 內容

注意義務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結果豫見義務라는

설148 )과 結果回避義務라는149)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체적 행위에 의하

여 發生可能한 法益侵害 또는 危殆化에 대하여 위험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

위를 그만 두거나 충분히 危險防止의 조치를 취한 뒤에야 비로소 행위를 하

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선박의 침몰이나 충돌이라는 결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와 같은

結果發生을 回避하기 위하여 결과를 豫見하고 回避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즉 過失을 法的으로 평가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사

고의 결과와 그러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豫見하는 것에 주의를 태만히 하

였기 때문에 결과의 발생을 豫見하지 못하였다는 結果豫見義務違反이 있었

다는 것과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回避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

였다는 結果回避義務違反이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豫見義務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結果發生의 回避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回避義務를 과할 수 없는 바,150) 結果豫見義務와 結果回避義務 모두를

注意義務의 내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結果豫見義務는 結果回避義務의 한

과정 내지 전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結果回避義務에 注意義務의 본질이

148) 鄭榮錫, 刑法總論, 法文社, 1982, p .182.

劉基天, 刑法學, 一潮閣, 1980, p .168.
149) 黃山德, 刑法總論, 邦文社, 1982, p .130.

鄭盛根, 刑法總論, 法志社, 1987, p .399.
150) 선장이 요구되는 警戒義務를 다하였더라도 이미 충돌할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

로 근접한 단계여서 동일한 衝突結果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船舶衝突結果에 선

장의 警戒義務違反을 歸屬시킬 수 없다 (李敬鎬 申榮俊, 海上交通過失犯의 因果

關係와 客觀的 歸屬, 刑事法論集, 文昌刑事法學會, 1999,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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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1)

結果回避義務는 違法性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위자의 직무와 관련한 海上

交通安全法, 開港秩序法 등의 航海法規는 물론 船員法, 船舶職員法, 船舶安全

法 등의 海事團束法規 및 소위 船員의 常務(Good Seamanship)152)에 비추어

注意義務가 요청되며, 結果豫見義務는 責任性과 관련된 것으로 행위자의 人

格性, 특히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있어서는 그러한 免許에 상응하는 注意義

務가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船員의 常務, 즉 船舶乘務員으로서 항상 선박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職業的 海上慣習이 엄격히 요청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技術的, 經驗法則的으로 높은 차원의 평가를 받고 있으

며, 그 때문에 海洋安全審判에서의 懲戒量定이 道路交通法 등에 비하여 가벼

운 것이다.153)

注意義務의 내용을 結果回避義務와 結果豫見義務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注意義務의 내용은 천태만상의 사실관계 위에서 수립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 상이한 기초와 근거 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개개의 行政法令 및

規則에 注意義務의 내용을 상당수 규정하고 있지만154) ①法令 規則에 규정

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注意義務를 다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法令 規則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하여 注意義務가 없는 것이 아니며 ③형

식상 法令 規則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注意義

務違反이 없는 경우155)도 있다.156) 注意義務의 내용을 모두 법률규정에 類型

151) 李敬鎬, 過失犯의 現代的 照明과 課題 ,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89,

pp.59∼60.
152) Robert Grim e, S hipp ing L aw , S w eet & M ax w ell, London , 1978, p .161에서는

Good S eam anlike Behav iour "라 하였다.
153) 今西保彦, 海難審判の實務, 成山堂書店, 1977, p .160.
154) 예컨대 海上交通安全法 제8조 (船長의 航行安全措置) 선장은 선박의 航行安全을

확보하고 航行上 危險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점검의 이행, 적절한 航法의

적용, 항해장직의 철저한 실시, 선박의 화재 기타 각종 사고의 豫防活動 등 航

行安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안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155) 발생된 결과의 방지가 行爲者가 위반한 注意義務의 根據規範(注意規範)의 保護

目的인 경우에만 그 注意義務違反에 의하여 창출된 許容되지 않는 危險이 발생

된 결과에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立法者가 注意規範에 의하여 방지

하려고 하였던 結果發生의 危險이 바로 行爲者의 注意義務違反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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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하기는 立法技術上 불가능한 일이므로 注意義務의 내용은 결국 社會的 相

當性에 따라 客觀的 具體的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157 ) 이를 결정하는 기

준으로는 ①사회발전을 위하여 그 危險行爲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에 반

비례하여 요구되는 注意의 尺度는 작아야 하고 ②위험이 사회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注意義務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③위험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

할 경우에는 注意의 요구가 緩和되어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158)

다) 海上交通에서 要求되는 注意義務의 具體的 事例

ⅰ. 出航前 檢査義務159)

선장은 出航前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한 結果發生의 危險인 경우에만 危險의 結果에로의 實現 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規範의 保護目的이 단지 反射的으로 발생하는 利益인 경우에는 注意義

務違反으로 인해 創出된 危險은 그 발생된 결과에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金日秀, 韓國刑法Ⅰ, 博英社, 1996, p .347)

서울지법 판결 97나17966은「事故場所는 自動車專用道路로서 駐 停車가 금지된

장소이지만 앞 덤프트럭이 停車할 때 非常燈을 켜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드라

이브를 이용하여 눌러 놓음으로써 브레이크燈이 켜지도록 注意義務를 다한 점

과 위 덤프트럭이 세워져 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車線이 있었고, 사고당시는 맑은 날씨의 아침인데다 片道 3車線의 一直線道路

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追突車輛의 助手席에서 잠자는 피해자를

깨우다가 前方注視를 게을리 하여 停車中인 차량을 追突한 사항과 병합한 사고

이므로 追突車輛이 조금만 注意義務를 다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사

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덤프트럭이 형식상 법령 (도

로교통법 제28조)을 위반하였지만 실질적 注意義務의 違反이 없는 것으로 인정

하였다.
156) 李敬鎬, 전게논문, pp .50∼51.
157) Engisch는 結果回避義務의 態樣을 ①위험에서 멀어질 의무 ②위험한 상태에 있

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의무 ③法守護義務의 수행으로서의 의무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58) 李敬鎬, 過失犯에 있어서 注意義務와 豫見可能性 , 法學硏究(제3호), 韓國海事法

學會, 1991, p .197.
15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사례집 (1999), p .621에 따르면, 전

체 海洋事故의 2.3%가 出航前 檢事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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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실려 있는지

를 검사하여야 한다.160)

선박은 항상 海上危險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堪航能力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으므로

海洋事故의 발생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161) 선박이 堪航能力을

유지한 연후에 출항하여야 한다는 것은 海洋事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船舶安全法이나 船舶職員法 등은 여

기에 초점을 맞춰 海上交通安全을 도모하고 있다.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 검사하여야 할 사항은 ①船體, 機關 및 排水設備,

操舵設備, 繫船設備, 揚錨設備, 救命設備, 無線設備, 기타 설비가 양호하게 정

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화물의 적재 및 吃水狀態가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

지 않는지의 여부 ③연료, 식료품, 청수, 의약품, 船用品 및 기타 항해에 필

요한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해도 및 水路圖誌 등 항해에 필요한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⑤기상통보, 水路通報 및 기타 항해에 필요

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항해에 필요한 선원이 승무하고, 그러한 선원의 健康狀態가

양호한지의 여부 ⑦기타 아무런 支障없이 항해를 完遂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162)

이러한 出航前 檢査는 發航時 뿐만 아니라 중간 寄港地를 출항할 때에도

실시하여야 하며, 선장이 반드시 직접 행할 필요는 없고 부하직원이나 船級,

檢定會社 등에 의뢰하여 행할 수는 있지만 결과에 대하여는 선장이 책임져

야 한다.163)

160) 船員法 제7조.
161) 그러나 선박의 운항이 갖는 社會的 有用性, 必要性 때문에 선박의 운항 그 자체

를 禁止하여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박의 운항에 科해지는 規則

을 遵守하고 구체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注意義務를 다하였을 때에는 비록 法

益侵害가 현실화되더라도 이를 許容하여야 한다는 許容된 危險의 理論 이 등장

한다.

이 許容된 危險의 理論 은 客觀的 注意義務의 制限原理가 된다 (同旨 : 黃山德,

刑法總論, 邦文社, 1982, p .115).
162) 渡 俊道, 船長の職務と權限, 海文堂, 1964, p .6.
163) 閔星圭 林東喆, 海事法規要論, 韓國海洋大學海事圖書出版部, 1992,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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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航前 檢査義務는 船員法에 규정된 선장의 의무이지만 私法 영역인 商法

에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164) 선장의 出航前 檢査義務의 解怠로

야기된 화물의 滅失, 損傷 또는 延着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에게 損害賠償責

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의무는 船舶所有者의 管理 監督義務와도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ⅱ. 船長의 直接指揮義務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좁은 水路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

휘하여야 한다.165) 즉 航行上 危險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 선장이 직접 선박

의 조종을 지휘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기기 쉬운 경우 란 짙은 안개나 폭우 등으로 視

界가 制限되었을 때,166 ) 未精測 海域을 항해할 때 및 惡天候時 등은 물론167)

다수의 선박이 通航하거나 어선들이 떼를 지어 操業 중인 해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를 지날 때에는 航行上 危險의 발생

이 용이하다고 法律上 推定하는 것이므로 現實的 危險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장은 반드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危險

發生이 염려될 때에 한하여 같은 임무를 부담하게 된다.168 ) 예컨대 여름철에

북태평양을 횡단하다 보면 짙은 안개로 며칠씩 시계가 제한되는 수가 있는

164) 상법 제787조(堪航能力注意義務); 「선박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船舶

使用人이 發航當時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滅失, 毁損 또는 延着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船舶艤裝과 必要品의 補給

3. 船艙, 冷藏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受領, 運送과

保存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165) 선원법 제9조.
166) 海洋安全審判事例集 (199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999, p .628에 의하

면, 충돌사고의 23.6%가 視界가 制限되었을 때 발생한다.
167) 閔星奎 林東喆, 전게서, p .75.

渡 俊道, 전게서, p .7.
168) 日本國 運輸省船員局勞動基準課 編, 船員法解釋例規集, 成山堂書店, 1964,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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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경우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物理的으로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무작정 항해를 중단하고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출현 등으로 航行上 危險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장의 直接指揮義務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警戒義務169)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衝突危險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視覺 聽覺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警戒를 하여야 한다.170)

해상에서 모든 선박은 마주치는 상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 및 추월하는

상태 중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며, 이 때 相對船의 是認, 衝突危險

性의 判斷, 航法의 選擇 및 避航動作의 實施라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衝突

危險을 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 失行이 있으면 충돌에 이

르게 되며, 특히 相對船을 是認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의 移行이

불가능해지므로 警戒는 衝突豫防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注意義務가 된다.

그래서 1960년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에 단순히 적당한 警戒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

을 1972년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에서 警戒에 관한 새로운 조문을 설치하여

상세히 규정하게 되었다.

이 警戒義務는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 및 海上交通安全法에 규정되어 있는

注意義務이지만 반드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海岸

가에서 발생하는 坐礁事故의 상당수는 엄중한 警戒에 의하여 회피될 수 있

고171) 바다물의 색깔에 대한 세심한 관찰은 淺所地域, 특히 산호초가 산재한

해역에의 진입을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넓은

16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사례집 (1999), p .624에 따르면 전

체 海洋事故의 15.9%가 警戒疏忽로 인하여 발생한다.
170)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171) 坐礁라 하면 水中暗礁에의 坐礁를 연상하기 쉽지만 海岸이나 섬, 干出巖 위에

坐礁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형 海洋汚染事故를 불러왔던 유조선 제1유일

호 좌초사건 (중해심 96. 8. 13.재결, 제96- 18호)은 남형제도 北岸에 坐礁된 경우

이고, 어선 제2형성호 좌초사건 (목포해심 94. 5. 10.재결, 제94- 24호)과 같이 등

대가 있는 섬에 坐礁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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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警戒에 포함될 수 있는 船內巡視를 강화함으로써 火災危險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海洋事故는 警戒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다. 따라서

警戒義務는 선박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필요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安全運航을 위한 적극적 필요성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

본적 注意義務 가운데 하나가 된다.

ⅳ. 安全한 速力의 維持義務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

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172) 안전한 속력은 ①視界의 상태 ②海上交通量의

密度 ③선박의 停止距離 旋回性能 기타 操縱性能 ④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燈火의 유무 ⑤바람 海面 및 潮流의 상태와 航行障碍物의 근접

상태 ⑥선박의 吃水와 水深과의 관계 ⑦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⑧海面常態

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⑨레이다에 의하여 探

知한 선박의 數 位置 및 動向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視界가 제한되었을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 및 海上交通安全法은 制限된 視界에 있

어서의 航法의 장에서 視界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속력을 유

지할 것을 재차 규정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173)

172)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6조.
173)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制限된 視界에 있어서의 선박의 航法)

①생략

②모든 선박은 視界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

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視界 내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

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⑤생략

⑥衝突의 危險性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船의 正橫의 앞쪽에 있

는 다른 선박의 霧中信號를 듣거나 自船의 正橫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自船

의 針路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減速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自船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

에도 衝突의 危險性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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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視界에 있어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①船種을 불문

하고 自船의 最大速力을 기준으로 하여 항상 일정한 遞減率에 따라 適度의

속력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船舶速力說 ②선박이 操舵能力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는 操舵能力說 ③2척의 선박이 제한된

視界에서 마주쳤을 때에 양 선박이 각각 그 可視距離의 1/ 2 이내에서 정지

할 수 있는 속력이라는 視程內 停止說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視程內 停止說

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174 )

당시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衝突의 危險性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避航動

作을 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측면은 물론 만

약 衝突事故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安全한 速力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安全한 速力 維持義務는 開港

秩序法과 일부 地方規則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開港秩序法은 대형 선박이 開港 內에서 고속으로 航走하면 큰 發散波나

排水流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벽에 繫留中인 선박이나 港內에서 작업중인 艀

船, 小型 舟艇 등에 危害를 미칠 수 있으므로 開港의 港界內에서 다른 선박

에 위험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開港

秩序法 제15조), 海上交通安全法施行規則은 일부 特定航路에서는 일정한 속

력 이하로 항행하도록 요구하는 있다.175)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接岸하거나 다른 선박에

接舷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適合한 速力을

유지하여야 한다.176 )

ⅴ. 航法遵守義務177)

同旨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174) 閔星奎 林東喆, 전게서, p .151.
175) 海上交通安全法 시행규칙에 따라 仁川港 出入航路 및 光陽灣 出入航路 중 일정

구역에서는 12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하고, 釜山港 出入航路 중 일정구역에서

는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176) 이 埠頭接觸事件은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操

船指揮者의 機關停止命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결정적인 시기에 機關이 停

止되지 못함으로써 과도한 前進惰力을 잡지 못하는 등 操船不注意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다 (중해심 96. 10. 29. 재결, 제96- 24호).
177)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海洋安全審判事例集 (1999), p .621에 따르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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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交通安全을 고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과 이 규칙을 國內立法한 海上交通安全法은 각종 선박

이 해상에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 즉 航法,

燈火 및 形象物의 표시178), 信號179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법에 관하여는 視界狀況에 따라 ①모든 視界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

法180 ) ②상호 視界 내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法181) ③制限된 視界에 있어서

의 船舶의 航法182) 등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모든 視界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法 의 장에는 앞서 기술한 警戒義務 및

安全한 速力의 遵守義務를 비롯하여 衝突危險性의 判斷, 충돌의 회피하기 위

한 動作, 좁은 수로 또는 通航分離水域에서의 船舶의 航法 등이 규정되어 있

다.183)

相互 視界 내에 있을 때의 선박의 航法 의 장에서는 追越狀態, 動力船끼리

마주치는 상태(Head- on situation ) 및 動力船끼리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

태를 想定하여 선박의 相對位置에 따라 避航動作을 취하여야 할 선박과 針

체 海洋事故의 9.1%가 航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고 있다.
178)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 제4절 (제28조∼제39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장 (제20조∼제31조) 및 그 附屬書 Ⅰ 및 Ⅱ.
179)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 제5절 (제40조∼제44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4장 (제32조∼제37조) 및 그 附屬書 Ⅲ.
180)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 제1절 (제12조∼제18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장 제1절 (제4조∼제10조).
181)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 제2절 (제19조∼제26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장 제2절 (제11조∼제18조).
182) 해상교통안전법 제3장 제3절 (제27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장 제3절 (제19조).
183) 陸上道路交通 분야에서는 스스로 規則을 준수하면서 道路交通에 참여한 자는

다른 交通關與者가 交通規則을 遵守할 것이라고 信賴하면 족하며 交通規則에

違反하여 非理性的으로 행동할 것까지 豫見하고 이에 대한 豫防措置를 취하여

야 할 義務까지는 없다는 소위 信賴의 原則 이 있다. 독일의 判例에 의하여 확

립된 이 信賴의 原則 은 海上交通에 있어서는 아직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대법원 95. 4. 11. 선고 95도3302), 현재 여러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

되고 있으므로 향후 海上交通 분야에서도 적용될 여지는 많다.

信賴의 原則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李敬鎬, 信賴의 原則의 適用 , 韓國海洋大學

論文集(제20집),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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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를 維持하여야 할 선박을 정하고, 이에 따른 각 선박의 避航動作 및 針路

維持動作에 관한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는 선

박이 조종이 곤란한 선박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박 사이에 操

縱性能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追越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종이 용이한

선박으로 하여금 조종이 곤란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4)

視界가 制限된 상태에서의 船舶의 航法 의 장에서는 視界가 制限된 水域

또는 그 부근에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視界 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

각 선박이 취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선

박이 당시에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避航動作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針

路를 維持할 것인가를 정해 놓은 相互 視界內에서의 船舶의 航法과는 달리

각 선박이 취하여야 할 각종 行動準則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航法規定의 遵守與否는 注意義務違反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航法

規定은 海上經驗을 기초로 衝突危險性이 있는 기본적 유형에 대한 일반적

行動準則을 규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태는 이

러한 基本的 類型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망라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航法規定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衝突을 回避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國

際海上衝突豫防規則은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의 규정을 解釋하고 履行함

에 있어서 모든 航行危險과 衝突危險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急迫한 危險을 피하기 위하여 이 규칙의 규정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는 모든 特殊한 事情(관련된 선박의 性能上의 制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5) 즉, 이 航法規定을 적용하

려 하여도 적용할 규정이 없거나 충실히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衝

突危險을 증대시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規則의 不備로 방치하지

말고 적당한 船舶運用術의 지식을 적용하거나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적

18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는 선박의 操縱性能의

우열에 따라 ①수상항공기 ②일반동력선 ③범선 ④어로작업에 종사중인 선박

⑤吃水制約船 ⑥操縱性能制約船 및 運轉不自由船의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상위

서열의 선박으로 하여금 하위서열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5) 閔星圭 林東喆, 전게서, p .27에서는 적절한 船舶運用術의 條項(Art icle of Good

S eam an ship )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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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安全措置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86)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航行上의 危險이나 衝突危險을 방지하려는

의도로서, 이 규칙의 缺陷 내지 欠缺의 보충은 물론 이 규칙의 解釋 適用을

수정하게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ⅵ. 燈火 및 形象物 標示義務, 信號義務

다른 선박을 발견한 선박은 우선 상대선의 특성이나 동작을

알아야만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합한 航法規定을 적용하여 避航動作을 취

할 수 있으므로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인 모든 선박은 自船의 크기, 특성 및

동작을 나타내어 相對船이 용이하게 自船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 및 海上交通安全法은 각 선

박으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燈火 및 形象物을 게양하도록 하

고 규정된 燈火를 이용하여 상황을 식별하는데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燈火

를 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視界가 制限되었을 때에는 燈火나 形

象物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汽笛을 울려 自船의 위치와 크기, 동작 등을 알려

주고, 視界가 制限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좌우로 變針하거나 후진할 때에는 汽

笛信號(이에 부가하여 發光信號를 실시할 수 있다)를 취명하여 自船의 동작

을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가 視覺에 의한 自船의 標示라면, 후자

는 聽覺에 의한 自船의 標示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注意義務는 사회생

활을 지배하는 協同의 精神 에 의하여 요구되는 당연한 注意義務라 하겠다.

ⅶ. 安全管理體制 樹立義務

최근 國際海事機構(IMO)에서는 그 동안 海上安全 및 海洋

還境의 보전을 위하여 선박 자체의 構造 設備에 관한 각종 기준을 강화하였

음에도 대형 海洋事故와 海洋汚染事故가 잇달아 발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海洋事故의 80% 이상이 선박자체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

닌187 ) 人的要素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船舶經營者 및 육 해상 종

186) 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 제2조 제2항에서는 특수한 경우와 절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 규칙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特殊規定을 적용하기

에 앞서 먼저 船員의 常務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朴容燮, 海上交通

法論, 형설출판사, 1992, pp.115∼116.).
187)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海洋安全審判事例集 (1999), p .624에 따르면 船

體, 機關設備의 缺陷으로 발생하는 海洋事故는 全體事故의 5.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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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자율적인 安全管理體制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

國際安全經營規約(ISM Cod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을 總

會決議로 채택하였다.188) 이에 따라 海上交通安全法에서도 일정한 선박의 安

全管理體制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船舶經營者가 安全經營適合證書 및 船舶安全經營證書를 발급받기 위하여

認證機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각종 節次書에는 ①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②船舶所有者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③安

全管理責任者의 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④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⑤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船上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

항 ⑦非常對策樹立에 관한 사항 ⑧사고, 위험상황 및 安全管理體制의 결함에

관한 보고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⑨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⑪安全管理體制에 대한 船舶所有者의 확인 검토 및 평가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육상 및 해상종사자들이 안전확보를 위하

여 수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곧바로 중

요한 注意義務의 내용이 된다.189) 특히, 여기에는 船舶所有者나 管理者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船舶所有者나 管理者의 注意義

務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5) 過失認定의 論理的 順序

(가) 過失構成의 基準

과실의 構成要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누가 필요한

職務上의 注意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주의를 다하는데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抽象的인 摘示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과실은 結課責任이기 때문에 우

선 결과의 발생에 가장 관계 깊은 구체적 상황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정하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구체적 결과와 因果關係가 있는 행위자의 注意義

務가 무엇인지를 찾아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注意義務를 다하지 않았

거나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며, 그 결과 注意義務違反으로 말

미암아 야기된 因果關係로 인하여 어떠한 경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具體的

18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무의 길잡이 , 1997, p .416.
189) 船舶管理者나 船舶自體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節次書에 기재된 여러 가지 사항

의 이행을 約束 宣言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이의 不履行은 곧바로 過失로 해

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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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果가 발생하였다는 일련의 過失行爲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필요로 한다.

(나) 過失段階說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과로부터 출발하여 어떠한 태

도(結果回避措置)를 취하면 그 결과가 회피될 수 있을까 고찰하고 행위자에

게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행위자로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에 충분한 사실, 즉 직접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豫見可能性의 유무를 판단하여 긍정될 경우에는 다시 행위

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 이마저도 가능한 경우에는 過失成立이 인정된다.190)

여러 척의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 정박해 있는 가운데 항해를 시작하여 이

漁船群으로부터 빠져 나오던 A호와 마침 그 부근을 지나던 B호가 충돌한

사례에서 B호의 과실을 위의 論理的 順序에 따라 따져 보면, 먼저 출발점이

되는 것은 두 배가 충돌하였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그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가를 고찰해 보면 減速, 迂廻 및 注意換

氣信號 등을 행하였다면 결과를 回避할 수 있었을 것이 명확해 진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가능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前段階로서 A호가 碇泊中인 漁船群으로부터 B호의 진로 상으로 빠져 나

오는 것을 豫見하였는가의 여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 豫見可能性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A호가 漁船群으로부터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가가 문제가 되고, 만약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特段의 事情, 예

를 들어 부두에 接岸해 있는 대형 商船에 가려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위의

豫見可能性은 없는 것으로 된다. 이에 반하여 진로전방으로 빠져 나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豫見可能性이 긍정될 것이다.

여기에서 豫見可能性의 인정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豫見可能性의 判斷基準을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判斷基

準은 당시의 정황에 처해진 일반적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자 개인의 主觀的 豫見可能性이 일반적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客觀的 豫見可能性을 벗어난 경우에 있어서 客觀的 豫見可能性이 없어도 主

觀的 豫見可能性이 있었을 할 경우에는 결국 豫見可能性이 긍정된다. 이에

190) 西原春夫, 交通事故と過失の認定, 成文堂, 1975,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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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主觀的 豫見可能性이 없었지만 客觀的 可能性이 있었던 경우에는 바

로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豫見可能性이 客觀的

豫見可能性과 합치될 때까지 소급하여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豫見可能性은 자연적, 사실적 豫見可能性이 아니라 法的 意味

의 豫見可能性이라 할 수 있다. 자연적, 사실적 豫見可能性이 있었다 하더라

도 당시의 정황에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적절

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법적 의미에서의

豫見可能性은 부정되고 행위자는 過失責任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豫見可能性이 긍정되면, 이 사태를 현실적으

로 예견하였는가의 여부가 다음의 문제로 등장한다. 豫見可能性이 있음에도

예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필요한 結果回避措置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과실이 긍정된다. 여기서 또 다시 현실적으로 예견했을 경우,

이 예견에 따라 구체적인 結果回避措置를 취하는 배려를 하였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지만 만약 그러

한 조치를 취했다면 事例의 如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즉 危險性을

깨달았을 시점에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客

觀的으로 結果回避의 可能性이 없었던 경우와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것이 불

완전하거나 不適切하였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 이전에 일반적인 豫見

可能性이 認定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성립되지 않고, 후자의 경우는

當時의 情況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인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게 기대되는 조

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과실이 긍정된다.

(다) 累積過失竝存說

過失段階說이 결과에 접착한 時點 내지 事實로부터 順次的으로

逆行시켜 사실의 경과를 段階的으로 관찰하여 不注意를 찾아낸 것이라면, 이

와는 반대로 사람의 行爲意思를 실현하기 위한 意識作用의 순서에 따라 不

注意를 관찰해 볼 수도 있다.

어떠한 행위는 行爲者가 ①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을 把握

認識하고 ②이와 같은 狀況把握 및 認識에 의거하여 취하여야 할 행위를 판

단하여 ③實行行爲에 들어가므로 이 세 가지 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점에 관련되는 事實關係를 순서에 따라 관찰하고 검토하여 결과의 발

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어딘가에 注意力의 欠缺이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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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把握 또는 認識上의 過失, 判斷上의 過失, 實行上의 過失이다.

이러한 思考過程에는 다른 사정, 예를 들어 船舶의 性能, 乘務員의 海技技

術과 知識, 自然環境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過失認定에는 이 세

가지 점이 관찰의 기본이 된다.

선박의 衝突事故의 경우를 보면, 操船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警戒

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당시의 視界狀況에 따른 적정한 수단에 의하여 조

기에 相對船을 是認하고 動靜觀察을 철저히 하여 相對船의 움직임을 파악하

는데 不注意가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把握 認識에 잘못이 없으면 다

음 단계로 衝突의 危險性, 航法適用 및 衝突回避方法 등 행동의 판단에 관하

여 不注意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으면 마

지막으로 판단에 기초한 避航動作의 實行에 不注意가 없었는지를 검토하여

야 한다. 이렇게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 過失을 구성하는데, 검토의 결과 아

무런 잘못이 없으면 결국 거기에는 過失이 없는 것이 된다. 만약 把握 認識

에 過失이 있으면 다음 단계인 判斷, 實行의 문제는 過失의 대상이 되지 않

으며, 把握 認識에는 過失이 없고 判斷에 過失이 있으면 다음 단계인 實行의

문제는 過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제가 되는 事實關係의 過失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의 발전이고 結果發生에 이어지는 過程事實에 지나지 않

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過失段階說과 累積過失竝存說의 比較

累積過失竝存說을 過失段階說과 비교해보면, 사고의 始點으로부

터 관찰하든 사고의 終點으로부터 관찰하든 이론적으로는 모두 같은 곳에

不注意가 있으므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海洋安全審判에서 懲戒對象이 되는 과실은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을 구성하

는 것이고 海洋安全審判으로 규명되어지는 원인은 장래 海洋事故의 再發防

止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海洋安全審判은 刑事裁判과는 달리 海

上交通安全의 확보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진 사항을

原因으로 보기 때문에 發生原因을 구성하는 過失이라 하여도 결과에 밀착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結果事實로부터 海上交通安全을 확보

하기 위하여 除去하거나 교정하여야 할 必要性이라는 가치를 이용하여 過失

을 판단해 가면서 그러한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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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違 法性

懲戒責任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살펴 본 懲戒對象行爲로서

의 構成要件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要件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法秩序

또는 海上交通安全의 確保라는 價値評價에 의하여 實質的 不法要素가 확정

되지 않으면 안 된다. 懲戒對象行爲로서의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행위가 適法

한가 違法한가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違法性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違法性의 문제는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행위의 違法性

이 違法性阻却事由에 의하여 阻刻될 수 있느냐라는 소극적 의미만 가질 뿐

이므로 懲戒對象行爲로서의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행위는 違法性阻却事由에

해당하지 않으면 違法한 것이 된다. 예컨대 沈沒地境에 이른 선박을 구조하

기 위하여 적재되어 있는 貨物을 바다에 投棄하거나 선박을 인근 海岸가의

뻘 위에 任意로 坐洲시켰다면, 선박을 坐洲시킨 행위 그 자체로는 海洋事故

가 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緊急避難으로서192) 違法性이 阻却되기 때문에 不

法行爲로는 되지 않는다.

違法性의 觀念은 刑罰이나 懲戒責任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法領域

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違法한지 아닌 지의 여부는 오로지 全體

法秩序의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海審法上 懲戒責任에 있어서 違

191) 이에 대하여 今西保彦, 海難審判の實務, 成山堂書店, 1977, p .163은 海上交通安全

의 확보를 위해서는 결과에 밀착된 것보다 思考의 入口에 있는 과실이 오히려

중요시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海洋事故는 복잡한 자연현상, 물리화학적 현상과

여러 사람의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海洋事故의 원인에는 複數의 原因이 累

積的으로 竝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海洋安全審判에 있어서는 刑法理論인

過失段階說보다 累積過失竝存說이 적합한 방법이라 한다.
192) 자기 또는 타인의 法益에 대한 현재의 危難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제3자의 犧牲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價値의 再分配가 전체 法秩序

에 의하여 許容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緊急避難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法益에 대한 현재의 危難이 있을 것 ②그러한 행위가 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社會的으로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이라는 모든 要件

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만, 目的 또는 故意에 의한 自招危難에 대해서는 緊急避

難이 許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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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性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할 違法性을 의

미하며, 法秩序 전체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違法性 가운데 특정한 행위에 대

하여 量的으로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違法性을 갖고, 質的으로는 懲戒라는

制裁를 科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193) 따라서 懲

戒責任에 있어서 違法性을 인정하게 되는 행위는 私法의 法領域에서도 違法

하지만 逆으로 私法의 法領域에서 違法한 행위라도 懲戒責任上의 違法性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 2절 責 任要件

1. 意 義

懲戒責任의 인정에는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責任性이라는 또 하나의 요건이 요구된다. 즉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違法한 行爲라 하더라도 責任이 없으면 懲戒責任은

성립되지 않는다. 責任이란 違法한 行爲에 대하여 行爲者를 개인적으로 비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責任의 槪念과 要素에 대해서는 心理的 責任論과 規範的 責任論이 대립하

고 있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故意 過失은 不法構成要件의 要素로 인정

하면서 동시에 責任判斷에 고유한 평가대상으로 인정하는 故意 過失의 二重

的 機能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責任의 槪念은 非難可能性이 되고, 責任의 要

素는 ①責任能力 ②행위자의 心情的 反價値로서의 故意 過失 ③違法性의 認

識 ④期待可能性이 된다.

2 . 責 任能 力

193) 形式的으로는 懲戒對象行爲로서의 構成要件을 충족하더라도 懲戒하기에 부적합

한 경우도 흔히 있다. 懲戒할 가치가 있는 違法과 그렇지 못한 違法을 구별하

여 懲戒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懲戒하지 않아야 한다. (可罰的 違法性

論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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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者가 적법하게 行爲할 수 있는 능력을 責任能力이라 하는데, 징계의

대상이 되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경우 일정한 能力檢定을 거쳐 免許를 받

은 사람들이고, 懲戒는 免許에 대한 處分이기 때문에 責任能力의 문제가 발

생할 소지는 그만큼 적다. 다만, 소위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194)가 문

제될 수 있지만 海上交通安全法은 飮酒狀態에서의 操船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3 . 違 法性 의 認 識

행위자의 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行爲者가 違法性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海洋事故의 대부분은 法律規定 이전에 이미 違法性을 띠고 있

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禁止되어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行爲者가

그 행위의 違法性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무방하기 때문에 違法性의 認

識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4 . 期 待可 能性

行爲者에게 責任能力이 있고 故意 過失이 있으며 違法性의 認識이 있으

면 責任非難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그 사람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정에 있어서 行爲者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行爲者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비난을 가할 수 없다.195 ) 즉 법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있어 行爲者에게 違法을 피하고 適法行

爲를 하도록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行爲者에게 責任非難을 가할 수

있다.

194) 행위자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責任能力欠缺의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다.
195) 여기서 누구를 標準으로 行爲者의 適法行爲를 期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이와 관련하여 行爲者標準說, 平均人標準說 및 國家標準說이 대립하고 있

는데 우리 나라의 통설은 平均人標準說을 취하고 있다 (李在祥, 전게서 p.309 李

壽成, 전게서, p .1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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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當時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行爲者가 不法行爲를 하지 않고 適法

行爲를 할 것을 期待할 수 있는 것이 期待可能性이라 하며, 行爲者에게 이러

한 期待可能性이 없을 때에는 責任이 阻却된다.196) 예컨대 항해 중 바다 속

에 떠다니는 未知의 浮遊物과 충돌하여 外板이 破孔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船內에 유입,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水中 浮遊物과의 충돌을 回避

하기란 期待하기 어려우므로 責任이 阻却될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

서 責任阻却事由는 適法行爲의 期待可能性이라는 기본 사상에 근거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제 5장 懲戒責任

懲戒라 함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의 職務上 義務違反에 대하여 制裁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完全한 職務履行을 강제하는 것으로 海審法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公法이나 私法 分野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며,197)

각각 立法趣旨에 따라 그 目的이나 態樣을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海審法

이 규정하고 있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責任의 內容에 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제 1절 懲 戒責任 의 性 質

일반적으로 罰이라 함은 국가가 違法行爲의 法律效果로서 行爲者가 享有

하는 法益을 剝奪하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懲戒도 刑罰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刑罰은 刑法에서 정하는 일정한 法益의 剝奪이기 때문에198)

196) 刑法總則에 규정되어 있는 强要된 行爲, 過剩防衛, 過剩避難은 期待可能性理論

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刑法各則의 親族間의 犯人隱匿과 證據湮滅, 自身의 證

據湮滅은 期待不可能性을 이유로 責任이 阻却되는 경우이고 單純逃避罪가 逃避

援助罪보다, 僞造通貨取得後의 知情行使罪가 僞造通貨行使罪보다 法定刑이 가

벼운 것은 期待可能性의 減少를 이유로 責任이 輕減된 경우이다.
197) 船員法 제24조, 國家公務員法 제10장, 民法 제915조, 敎育法 제76조, 行刑法 제

46조 (이 법은 懲罰이라 한다) 등.
198) 刑法 제41조는 死刑, 懲役, 禁錮, 資格喪失, 資格停止, 罰金, 拘留, 科料 및 沒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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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 懲戒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하는 일종의 罰이기는 하지만 刑罰은 아

니다.199 ) 海審法上 懲戒는 면허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行政處分이

고, 行政處分으로서의 懲戒의 성격에 관하여는 懲戒罰說과 警察處分說이 대

립하고 있다.

1. 懲 戒罰

行政法規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行政法上 義務違反에 대하여 制

裁를 과하는 것을 行政罰이라 하는데, 懲戒罰은 이러한 行政罰의 일종에 속

한다.200 )

特別權力關係나 기타 公法上의 特別한 監督關係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秩序紊亂者에게 懲戒罰을 과할 수 있는 권력을 懲戒權이라 하며, 광의의

懲戒權에는 선장이 船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非行船員을 징계하는 것(船

員法 제24조)과 같은 家宅的 紀律權(消極的 懲戒權)과 국가가 非違公務員을

징계하는 것(國家公務員法 제10장)과 같은 積極的 懲戒權을 모두 포함하지

만, 협의의 懲戒權은 積極的 懲戒權만을 의미한다. 懲戒權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당해 特別權力關係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상대방의 동의

에 의하여 설정되었을 때에는 그 特別權力關係로부터 배제하여 그러한 特別

權力關係로부터 받는 利益剝奪을 한도로 한다.

特別權力關係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義務違反이 있는 경우 그 特別權力關

係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特別權力에 입각하여 제재를 과하는 罰을 懲

戒罰이라 한다. 懲戒罰과 刑罰은 그 權力의 基礎 目的 內容 및 對象을 달리

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沒收는 附加刑이고 나머지는 모두 主

刑이다.
199) 姜東汎, 新刑法, 校書館, 1995, p .149은 刑法에 규정된 刑罰을 形式的 意味의 刑

罰이라 하고, 形式的 意味의 刑罰은 물론 過怠料나 懲戒處分 등 국가가 科하는

모든 制裁를 實質的 意味의 刑罰이라 한다.
200) 行政罰은 주로 處罰의 내용에 따라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로 구분하고, 그 성질

에 따라 秩序罰, 執行罰 및 懲戒罰의 3종류로 분류하나 관련 實定法에 따라 秩

序行政罰 (警察罰), 規制罰, 公企業罰, 財政罰 및 軍政罰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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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竝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록

竝科하더라도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저촉되지 않는다.201)

2 . 警 察處 分

警察處分이라 함은 警察上의 行政行爲 가운데 국민에게 義務를 부과하는

행위, 즉 警察目的을 위하여 特定人 또는 特定의 多數人에게 作爲 不作爲 給

付 受忍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主體 內容 節次 形式 등에 관한 요

건을 갖춰야 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告知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

다. 警察處分의 效果에 대하여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의 다

수에게 作爲 不作爲 給付 受忍 등의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설과 직접 상대방

에게 作爲 不作爲 給付 受忍 등의 의무를 사실상으로 행할 의무만 부과할 뿐

상대방이 행하는 행위의 法律的 效力을 形成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

3 . 海 審法 上 懲 戒의 性質

海審法上 懲戒는 면허의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行政處分이고, 行

政處分으로서의 징계의 성격에 관하여는 懲戒罰說과 警察處分說로 나뉘고

있다. 懲戒罰說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럼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의 職務上

義務違反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완전한 職務遂行을 강제하는 것이 징

계이므로 海審法上의 징계도 징계에 의하여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완전한

職務遂行을 강제하여 海上交通安全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警察處分說은 譴責의 경우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業務停止라

던가 免許取消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 免許라는 警察許可를 취소하거나 一

時停止하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日本의 多數說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와 그러한 免許의 發給

者인 국가 사이에서 국가에 監督權이 있는 것은 공무원처럼 使用者인 국가

201) 金南辰, 行政法Ⅱ, 法文社, 1993, p .177.

千柄泰, 行政法要論, 三英社, 1996,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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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被使用者인 公務員이라는 身分上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海技士

또는 導船士와 국가 사이에는 特別權力關係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海審法

上의 懲戒는 국가에 대한 特別한 服從關係를 전제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 아니라, 海洋事故의 방지라는 公益的 견지에서 義務違反者에게 制裁를 가

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警察處分이라고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202)

그러나 ①海審法이 懲戒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懲戒의 효과는 特

別權力關係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로부터 받는 利益剝奪을 그 한도로 하는

데, 海審法上의 징계 역시 特別權力關係로부터 享有할 수 있는 이익인 免許

의 取消를 그 한계로 하고 있으며 ③警察處分說로는 譴責 및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203)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特別權力關係는 반드시 使用者와 被使用者의 관계에 있는

국가와 공무원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公法上 營造物利用關係, 公

法上 特別監督關係 및 公社團關係에 있는 경우에도 特別權力關係가 인정되

고,204) 이 가운데 公法上 特別監督關係란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公共

團體, 國家事務를 위임받은 行政事務受任者 및 국가로부터 特許를 받았거나

보호를 받는 特許企業者 또는 保護企業者 등과 같이 국가와 特別한 法律關

係를 가짐으로써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한다. 지금은 하

나의 海上企業(Marine Industries )에 불과하여 公法上 特別監督關係에 있다

하기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海運産業은 그 나라의 商船隊(Merchant Navy )로

서 特許企業이었으며205), 이러한 特許企業의 주체였던 선장을 비롯한 海技士

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懲戒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

202) 沈根亨, 해난심판법론, 고산사, 1996, p .286., 朴慶鉉, 우리나라 해난심판법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 .292.,

今西保彦, 전게서, p .157., 森 淸, 전게서. p .265.
203) 99. 2. 5.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審判院은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改善 또는 是正命令을 할 수 있도

록 하였지만, 改善 또는 是正命令과 懲戒는 다르다.
204)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1993, pp .151∼152.
205) 黑田英雄, 世界海運史, 成山堂書店, 1967,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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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6)

제 2절 懲 戒責任 의 種 類

징계는 免許의 取消, 業務의 停止 및 譴責 등 3종으로 하고, 그 적용은 행

위의 輕重에 따라서 審判院이 정한다.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

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에게 행하는 是正 또는 改善의 勸告나 命令은 海審

法上의 懲戒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勸告나 是正 改善命令도 懲戒의 일

종이라는 설도 없지 않으므로207)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免許取消

이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로서의 職業資格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즉

海洋事故關聯者의 능력, 성품 및 건강상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직업

의 수행에 不適切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海上交通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海上交通安全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208 ) 海審法事務處理要領 제128조에 의

하면 고의로 海洋事故를 야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海技士 免許 또는 導船士

免許를 取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209 ) 실무에서는 고의로 海洋事故를 발생

시킨 경우210) 외에는 거의 免許取消處分을 않고 있는 실정이다.211)

206) 辯護士나 辨理士 등도 海技士 또는 導船士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身分的 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懲戒罰의 대상이 된다 (辯護士法 제71조∼77조, 辨理

士法 제16∼20조).
207) 森 淸, 전게서, pp .268∼269.
208) 海審法事務處理要領에서는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免許取

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처분은 過去行爲에 대한 責任追

窮보다 장래에 있어서의 海洋事故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므로 事前豫防的 措置로

서의 성격이 강하다.
209) 다만, 輕損 또는 3級死傷으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業務停止로

減輕하는 것이 가능하다.
210) 중해심 재결 제98- 15호 (1998. 6. 15.재결), 중해심 재결 제96- 23호(1996. 10. 16.

재결) 등.
211)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海洋安全審判事例集 (1999), p .613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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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業務停止

業務停止의 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이다. 현실적으로는 3가지의 징계

가운데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212) 특히 4월 이하의 業務停止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業務停止期間 중 義務違反者의 注意力을 환기시키려는 취지라

고 하지만, 이 보다는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懲戒함으로써 다

른 海技士나 導船士에 대하여 威 警告하여 그들의 완전한 職務遂行을 기

대하는 一般豫防的 機能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海難審判法은 業務停止期間을 1월 이상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

나, 船舶職員法은 海技士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경과하면 같은 자격의 免

許試驗에 다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2년 뒤에 再應試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2년 이상의 業務停止

는 免許取消보다 더 과중하게 되는 모순이 있어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業務停止 期間을 1월 이상 1년 이하로 개정하였다.

3 . 譴責

가장 경미한 懲戒處分이다. 形成的으로는 장래에 대하여 警告하고 注意

力을 환기시키는데 그치므로 실질적인 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譴責도 公

罰로서 宣言되므로 개인의 名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裁決이 확정된 날

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다시 海洋事故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加重處罰의 要件

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의 성질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4 . 是正 또는 改善의 勸告 및 命 令

(1) 是正 또는 改善의 勸告

1994∼1998 사이의 免許取消處分件數는 6건에 불과하다.
212) 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 海難審判事例集(1998), p .569에 의하면 全體懲戒件

數 가운데 業務停止處分이 차지하는 비율은 5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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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告라 함은 勸告者가 被勸告者에 대하여 助言을 하던가 또는 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아무런 拘束力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海技士 또

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海洋安全審判院의 勸告 역시 法的

拘束力을 갖지 않는 行政指導로 볼 수밖에 없다. 즉,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洋

事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被勸告者의 任意的 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非權

力的 事實行爲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森 淸 博士는 勸告를 받은 자는 그 勸告를 존중하여 勸告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海洋水産

部長官은 調査官으로 하여금 勸告를 받은 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조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海審法上의 勸告는 일반적 의미의 勸告와는 달리

海洋安全審判院이 행하는 일종의 警察處分이고 그 내용은 일종의 命令이라

하였다. 나아가 勸告를 받은 자가 勸告의 취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또

는 강제의 방법이 없는 점이 일반 行政命令과 다르지만 調査官이 勸告書의

全文을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공시하기 때문에 被勸告者가 勸告에

의하여 입는 고통은 오히려 懲戒보다도 더 큰 것으로 그 성질은 일종의 名

譽刑이라 할 수 있는 바, 이것으로 法律上 아무런 效果가 생길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하였다.213 )

그러나 森 淸 博士의 이러한 견해는 ①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關

聯者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반드시 懲戒하여야 하나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勸告의 경우에는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이들의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이 海洋事故의 發生原因에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勸告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海洋事故의 防止를 위하여

改善하는 방법으로서 勸告가 필요할 경우에만 이를 행한다. 海洋事故의 原因

行爲에 기여한 故意 또는 過失이 없다 함은 결국 海洋事故의 발생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그것도 改善의 여지가 있는 사

람에 대하여만 選別的으로 行政處分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②

勸告를 받은 자는 勸告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海審

法의 규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制裁 또는 强制規定을 두지 아니하

213) 森 淸, 전게서, pp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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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海洋事故防止의 차원에서 그러한 勸告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宣

言的 訓示的 규정으로 이해되며 ③調査官이 勸告書의 全文을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공시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被勸告者의 명예가 훼손됨은 부

인할 수 없지만 이는 被勸告者의 名譽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행정

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동

의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海洋事故關聯者가 勸告를 받

게 되면 海洋事故의 原因行爲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不利益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實務現實이고, 大法院의 判例도 勸告

를 行政處分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214)

(2) 改善 또는 是正命令

1) 改善 또는 是正命令의 槪念

改善 또는 是正命令은 국가의 一般統治權에 기하여 국민에 대하여

作爲 不作爲 給付 受忍 등의 義務를 명하는 下命의 일종으로 海審法에 의거

한 海洋安全審判院의 行政行爲로써 이루지기 때문에 下命處分에 속한다.

2) 改善 또는 是正命令의 性質

改善 또는 是正命令은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負擔的 行政行爲에 속하며, 그 때문에 羈束行爲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改

善 또는 是正命令에는 法令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3) 改善 또는 是正命令의 效果

是正 또는 改善命令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公法上 義務를 발생시킨

다. 즉, 作爲命令에 의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의무,

不作爲命令(특히 이를 禁止라 한다)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海洋安全審判院의 是正 또는 改善命令에 의하여 과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過怠料가 부과된다.

4) 違法한 改善 또는 是正命令에 대한 救濟

違法한 下命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行政爭訟에 의

하여 그 取消 變更을 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國家賠償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海審法에 의한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대하여

214) 대법원 99. 8. 20.선고 98추33, 대법원 96. 11. 8.선고 96추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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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行政審判의 청구 또는 異議申請을 할 수 없으므로(海審法 제87조)

地方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복하면 中央海洋安全審判院에 제2심을 청구

하고, 中央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불복하면 大法院에 訴를 제기하여 救濟

받을 수밖에 없다.

5) 改善 또는 是正命令의 限界

改善 또는 是正命令制度는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해서는 船舶所有者

등 管理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하여 非權力的 事實行爲

인 勸告를 행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海難

審判法을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 개정하면서 勸告의 實效

性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였다. 海洋安全審判院의 改善 또는 是正

命令으로 法律을 改廢할 수 있는지, 그리고 法律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부산항과 요코하마항

사이를 취항하는 총톤수 3,000톤 미만의 一般貨物船은 船舶職員法上 航海士

免許를 받은 船舶職員은 3명만 승무시켜도 무방하다. 그런데 海洋安全審判院

이 심판의 결과, 이 航路의 특성상 3명만으로는 安全航海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船舶所有者에게 航海士 免許를 받은 船舶職員 4명 이상을 配乘시

키도록 是正命令을 발한다면, 이는 곧 行政機關에 의한 立法權 侵害를 가져

오고 국민에 대하여 법률에 없는 의무를 부과하게 될 뿐 아니라 같은 類의

선박을 운항하는 다른 船舶所有者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렇

다고 이를 부정하여서는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에는 海洋安全審判院이 직접 海洋事故關聯者에게 改善 또는 是正命

令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 海難審判法과 같이 關係機關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法律을 整備하도록 勸告하거나 是正建議를 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215 )

제 3절 懲 戒量定

1. 意 義

215) 현행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관한 法律로도 가능하다(海審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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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의 量定이라 함은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인 海洋事故

關聯者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해 海洋事故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懲戒의 種類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懲戒의 무게를 결

정하는 것이다.

2 . 懲 戒量 定의 基準

(1) 一般的 基準

刑罰과는 달리, 海審法上의 懲戒는 海洋事故의 특성으로 인하여 법률

로서 懲戒의 種類나 量을 상세히 규정하기란 立法技術上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海審法은 懲戒의 종류를 免許의 取消, 業務의 停止 및 譴責으로 나누

고, 業務의 停止期間을 1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해 두고 審判院으로 하여금

懲戒를 행함에 있어서 海洋事故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 기타

정상에 따라서 이를 減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이 폭넓은 懲戒範圍 내에서 審判院이 당해 海洋事故事件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懲戒量定을 하는 것이지만, 이 때 量

定에 대한 基準이 없으면 審判院 또는 審判官의 개인차에 의하여 懲戒量定

이 지나치게 엄격해지거나 관대해지는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懲戒量定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懲戒量定할 수 있도

록 海審法 事務處理要領 중에 懲戒基準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海審法事

務處理要領 제7절).

(2) 懲戒의 量定要素

海審法施行令 및 海審法事務處理要領에서는 懲戒의 量定要素로서 海洋

事故의 原因行爲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海洋事故로 인

한 피해의 경중을 量定要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의 행위를 故意, 重

過失, 輕過失로 구분하고 피해를 全損 또는 1級死傷, 中損 또는 2級死傷, 輕

損 또는 3級死傷으로 구분한 뒤,216) 이 6가지의 요소를 조합하여 量定하도록

216) 海審法事務處理要領 제126조는 被害의 輕重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全損 : 선박이 沈沒 또는 行方不明되거나 坐礁 및 火災 등으로 救助不能狀態가

- 83 -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6가지 요소에 한정하기보다는 사고후의 救難措置, 損害

賠償의 여부, 再發可能性 및 피해자의 過失程度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사고

후 적극적인 救難措置를 장려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救濟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具體的 懲戒基準

1) 故意에 의한 海洋事故

免許取消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輕損이나 3級死傷인 경우에는

6월 이상의 業務停止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重過失에 의한 海洋事故

(가) 全損이나 1級死傷인 경우 : 4월 이상의 業務停止 또는 免許取消

(나) 中損이나 2級死傷인 경우 : 2월 이상 1년 이하의 業務停止

(다) 輕損이나 3級死傷인 경우 : 6월 이하의 業務停止

3) 輕過失에 의한 海洋事故

(가) 全損이나 1級死傷인 경우 : 2월 이상 6월 이하의 業務停止

(나) 中損이나 2級死傷인 경우 : 3월 이하의 業務停止

(다) 輕損이나 3級死傷인 경우 : 1월 이하의 業務停止

4) 懲戒의 減免 및 加重

(가) 減免

海洋事故의 성질, 상황 또는 행위자의 경력, 정상에 따라 懲戒基

準量이 免許取消의 경우에는 6월 이상의 業務停止로, 業務停止인 경우에는 2

분의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譴責) 내에서, 譴責인 경우에는 免除로 감면할

수 있다. 특히, 5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도 같은 정도의 減免이 가능하다.

되거나 修理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修理費用이 과다하여

經濟性이 없다고 인정될 때

中損 : 損傷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大修理를 하여야 운

항할 수 있는 경우

輕損 : 全損 및 中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損傷의 정도가 輕微한 경우

1級死傷 : 6인 이상의 死亡者 또는 失踪者가 발생한 경우

2級死傷 : 5인 이하의 死亡者 또는 失踪者가 발생한 경우

3級死傷 : 1級死傷 및 2級死傷 이외의 負傷者가 발생한 경우.

- 84 -



(나) 加重

①旅客船 事故로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경우 ②막대한 재

산상의 손실, 環境汚染, 人命死傷 등 그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③海洋事故

와 관련하여 懲戒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海洋事故를 일으킨 경

우에는 懲戒基準의 2배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하

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免許取消를 할 수 있다.217 )

(4) 量定要素에 대한 檢討

海洋安全審判院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海

洋事故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된다. 문제는 懲戒量定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

의 대소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結果重視

主義(結果主義)와 行爲重視主義(行爲主義)라는 대립하는 2가지의 考慮方法이

있다.218 ) 전자는 被害의 輕重을 重視하여 피해가 클 경우에 무거운 징계를

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후자는 行爲를 重視하여 被害의 輕重보다는 行

爲者의 行爲에 중점을 두고 懲戒를 量定하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懲戒責任은 ①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완전

한 職務遂行을 강제하여 海上交通安全을 도모하기 위한 矯正的, 豫防措置的

行政處分이고 ②책임은 행위에 대한 非難可能性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에 의

한 결과의 발생을 핵심으로 하며 ③결과의 대소는 偶然性의 지배를 받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行爲重視主義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結果發生에 비록 偶

然性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歸責시킬 수

있는 이상, 그 대소에 의하여 非難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결과에 어느 정도의 偶然性이 개재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懲戒의 量定에 被害의 輕重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219)

3 . 現 行 懲 戒量 定基 準의 問題 點

海審法에서는 審判院은 行爲의 輕重에 따라 懲戒의 종류를 정하고 懲戒

를 減免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被害의 輕重에 대한 고려나 懲戒의

217) 事前豫防的 措置이나 責任主義의 한계를 넘어 恣意的으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
218) 森下 忠, 自動車事故の刑事責任, 有信堂, 1975, p .63.
219) 同旨; 森下 忠, 상게서,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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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重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海洋安全審判院이 실무에서 被害의 輕

重을 懲戒量定의 요소로 삼고 懲戒를 加重하는 것은 下位法令인 施行令이나

訓令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被害의 輕重을 懲戒의 量定에 반영한다거나 累犯에 대하여 懲戒量을 加重

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나 法感情에 비추어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海洋安

全審判院의 懲戒도 국민의 法益을 剝奪하거나 制限하는 것이기 때문에 法律

上의 根據가 있어야 할 것이다.220)

제 6장 懲戒責任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제 1절 問 題의 提起

다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海洋事故가 발생하면 해양사고를 발생시

킨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法律上 責任을 면할 수 없으며, 現行法 體系上 각

기 독립된 절차에 따라 刑事責任, 民事責任, 行政上의 懲戒責任 및 勤勞契約

上의 責任221) 등의 다방면으로부터 責任追窮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첩적인 責任追窮에 대하여 船員社會 일각에서는 하나의 행위,

특히 非難可能性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過失責任으로서는 지나치게 가혹

할 뿐 아니라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하여 刑事處罰과 行

政上의 懲戒處分을 竝科하는 것은 二重處罰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바,222) 이에 대한 對策 마련이 필요하다.

1. 刑 事責 任

220) 法律은 罰則定立權을 法規命令에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個別的 具

體的 범위를 정하여 委任하여야 하며, 一般的 委任은 허용되지 않는다.
221) 勤勞契約上의 責任에는 債務不履行에 따른 民事責任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就

業規則에 따른 解雇, 停職, 減俸 및 譴責 등과 같은 會社 내의 懲戒責任을 의미

한다.
222) 黃錫甲 외, 海難審判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韓國海技士協會, 1995, pp.16∼

22., 森 淸, 海難審判制度の硏究, 中央大學校出版部, 1968, p.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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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審法 제2조 各號에 類型化되어 있는 海洋事故는 故意에 의하여 발생

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職務上 過失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라 하더라도

刑法 또는 개별 團束法規上의 犯罪構成要件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컨

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는 刑法上 業務上過失致死傷의 罪가 성립될 수 있으며,223)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 해상시설에 손해가 생긴 사고 및

선박의 衝突 坐礁 顚覆 沈沒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는 交通妨

害의 罪224)나 業務上失火罪 등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海洋汚染被害가

발생한 사고는 海洋汚染防止法 違反罪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犯罪는 過失犯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225) 過失의

본질은 注意義務違反에 있기 때문에 故意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規範違

反性 또는 非難可能性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規範違反性 또는 非難可能性이

있는 이상 規範的 應報로서 刑罰이 등장할 이유는 있다.

뿐만 아니라 船員法, 船舶職員法, 船舶安全法, 開港秩序法 및 海上交通安

全法 등 각종 團束法規에서 많은 行政刑罰을 규정하여 海上保安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團束法規는 侵害犯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法規違反만으로 犯

罪가 성립되어 굳이 海洋事故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船員法에 의하면, 선박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각 선박의 船長은 자기가 지

223) 90∼96. 11. 사이 발생한 海洋事故와 관련한 刑事被疑者는 2,546명이고, 그 가운

데 약 5%인 127명이 拘束處理되었다. 이를 罪目別로 세분하면 業務上過失船舶

埋沒罪 被疑者는 1,100명 중 89명 (8% )이, 業務上過失船舶破壞罪 被疑者는 1,446

명 중 38명이 拘束處理되었다 (釜山地方檢察廳, 海洋犯罪白書, 1997, p .251).

海洋事故關聯者가 拘束起訴되거나 實刑을 宣告받는 경우는 주로 業務上過失致

死罪가 구성될 때인데, 위에서 인용한 통계에도 致死率이 높은 業務上過失船舶

埋沒罪 被疑者의 拘束率이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224) 海洋事故와 관련한 交通妨害의 罪는 業務上過失船舶埋沒罪 및 業務上過失船舶

破壞罪가 주종을 이룬다.
225) 海洋汚染防止法은 刑法과는 달리 過失犯에 대하여도 懲役刑과 罰金刑만 法定되

어 있다. 선박충돌로 인한 業務上過失致死罪 被疑事件에 대한 몇 건의 최근 判

例를 보면 침몰된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소량의 燃料油가 바다에 유출되었다

하여 海洋汚染防止法 違反罪가 竝科, 懲役刑이 선택되고 있다 (대법원 98. 11.

27. 선고 97도1942, 창원지법 통영지원 99. 7. 1. 선고 99고합27).

- 87 -



휘하는 선박에 急迫한 危險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人命과 船舶을

救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선박의 名稱 所有者 船籍港 出航港 및 到

着港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船員法 제12조), 자기가 지휘하는 선

박에 急迫한 危險이 없는 데에도 人命과 船舶을 救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船員法 제133조).226) 이는 海洋事故 발생후의 조치로서 海洋事故

와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海洋事故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

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상을 확대

시키거나 人命損傷을 초래함으로써 2차적인 海洋事故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

지 않으나 海洋事故의 발생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罪責이 성립하

는 擧動犯이다.

海洋事故에 대하여 刑罰이라는 制裁를 가하는 이유는 소위 經驗法學의

영향을 받아 刑法 내지 刑罰을 社會統制手段의 일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刑法은 社會一般에 대하여 刑罰을 예고함으로써 일반인의 行爲傾向을 억제

하고, 실제로 刑을 선고 집행함으로써 社會一般을 威 警告하여 海洋事故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 民 事責 任

海洋事故는 對內的 또는 對外的으로 타인의 身體 生命 또는 財貨를 해

쳐 타인에게 財産的, 精神的 損害를 발생시키므로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

件227 )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져야 한다.

不法行爲라 함은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228)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

226) 선박의 名稱 所有者 船籍港 出航港 및 到着港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선원법 제146조).
227)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으로는 ①加害者의 故意 過失 ②加害者의 責任能力 ③

加害行爲의 違法性 ④加害行爲로 인한 損害의 發生을 들고 있다 (金俊鎬, 民法

講義, 法文社, 1996, p .860).
228) 不法行爲制度는 피해자의 損害除去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行爲者에게 非難을

가할 만한 사유만 있으면 족하므로 굳이 故意와 過失을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거의 없다.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過失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여기의 過失은 抽

象的 輕過失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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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즉 기본적 法秩序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법이 그 본질상 허용할 수 없다

고 평가하는 행위이다. 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塡補함이 正義에

합치하므로 不法行爲는 損害賠償債權의 發生原因이 된다.229) 이러한 不法行

爲制度는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의 公平하고 타당한 利益調整을 주된 목적으

로 하고 있다.

不法行爲制度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변해 왔지만, 아직

도 이 제도는 발생한 손해를 조정하는 調整機能, 손해를 塡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損害發生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原狀回復機能 및

違法行爲의 발생을 방지하는 防禦機能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데 최근에는 保險 또는 保障制度의 발달로 인하여 損害賠償 등의 履行確保

가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加害者가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직접 損害賠償

을 이행하게 될 확율은 그만큼 감소되었다.230) 따라서 종래 損害賠償制度에

非本質的으로 내재되어 있던 事故抑止의 效果도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되

지만, 이 경우에도 損害賠償이나 慰藉料를 塡補한 保險會社는 加害者에 대하

여 求償權을 행사할 뿐 아니라 保險料率의 上昇을 초래하고,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保險政策上 塡補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231)

事故抑止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海洋事故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은 주로 民事特別法인 商法의 규정에 따르

지만 商法에 합당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民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海洋事故 가운데 利害關係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쉬운 衝突事故의 경우 商

法이 우선 적용되는데, 商法은 衝突事故의 類型을 ①不可抗力 또는 原因不明

②一方過失 ③雙方過失에 의한 경우로 상정하여 不可抗力으로 인한 船舶衝

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船舶衝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하고, 一

方過失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過失 있는 선박 측이 모든 損害

를 배상하여야 하며, 雙方過失의 경우에는 過失의 輕重에 따라 손해를 부담

229) 契約이 當事者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債權發生原因인데 반하여 不法

行爲는 法律規定에 의한 債權發生原因이다.
230) 비록 보험에 의하여 塡補되더라도 損害賠償을 행한 保險會社는 加害者에 대하

여 求償權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加害者가 자신의 재산으로 損

害賠償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231) Dedu ct ible clau 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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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過失의 輕重이 불분명할 때에는 均分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雙方

過失에 의한 船舶衝突이라 하더라도 第三者의 人命이나 身體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雙方이 連帶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賠償責任者는 직접 不法行爲를 한 船員과 그 使用者인 船舶所有者

가 되며(民法 제756조), 이들의 賠償關係는 不眞正連帶債務關係가 된다. 만약

船舶所有者가 선원의 選任 및 監督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

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立證하면 賠償責任을 면할 수 있으나

(民法 제756조 단서), 우리의 判例는 한번도 使用者의 免責을 허용한 적이

없어 사실상 無過失責任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다.232) 그리고 使用者인 船舶

所有者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不法行爲를 한 船員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

사할 수 있지만(民法 제756조 제3항), 현실적으로 船員은 勤勞者에 지나지

않아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만한 經濟的 能力이 없기 때문에 주로 船舶所有

者에 의하여 배상되고, 船舶所有者의 求償權의 행사에는 상당한 制約이 따르

고 있다.233)

顚覆, 沈沒 또는 火災事故 등과 같이 제3자가 원인에 개재됨이 없이 선박

자체 내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海洋事故234)의 대부분은 船舶所有者, 傭

船者 또는 貨主 등이 被害者가 된다. 改正前의 商法에서는 선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켜 왔으나235) 선장은 海技技術者로서 船舶所有者의 被用人의

232)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6, p .870.
233) 대판 86다카1045(1987. 9. 8. 선고); 「使用者가 被用者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不法行爲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使用者로서의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

시설의 상황, 被用者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加害行爲의 상황, 加

害行爲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使用者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損害의 公平한 負擔이라는 견지에서 信義則上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한

도 내에서만 被用者에 대하여 위와 같은 損害의 賠償이나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234) 전복, 침몰 또는 화재사고도 送荷主가 화물의 특성을 잘 못 통보함에 따라 積付

狀態가 나빠져 선체가 전복된다든지, 수리업자의 불완전한 수리로 외판이 破孔

되어 침몰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3자의 개재 없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35) 改正 前의 商法 제770조 및 제7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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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책임을 부담케 하

는 것은 가혹하다 하여 1991년 12월 31일 商法을 개정하면서 선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따라서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船員은236) 民法이나

就業規則 등에서 정한 책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海洋事故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켜 他人에게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油類汚染損害賠保障償法에 따라 船舶所有者는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船舶所有者의 책임은 一般不法行爲237)와는 달리 無過失責任이다.238 )

다만 戰爭 內亂 暴動 不可抗力 등 天災地變으로 인한 海洋汚染, 船舶所有者

및 그 使用人이 아닌 제3자의 單獨的인 故意에 의하여 발생한 海上油類汚染

등에 대하여는 船舶所有者의 無過失責任이 인정되지 않는다.239)

3 . 行 政責 任

제2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海洋事故의 발생과 관련하여 직접적

으로 行政上 責任을 져야 할 경우는 海審法, 船舶職員法 및 導船法에 의한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處分, 海運法에 규정된 海上運送事業者에 대

한 免許取消 또는 業務停止處分 및 過徵金의 부과 등이다. 그러나 많은 海事

團束法規에는 過怠料處分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240 ) 海事團束法規

236) 船長과 海員, 양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237) 金相容, 不法行爲法 , 법문사, 1997, p .33 이하; 「불법행위는 크게 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고 이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一般不法

行爲, 불법행위의 성립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하는 中

間責任,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危險責任으로 나눌 수 있다. 一般不法行爲가 기본적 유형이고, 이에 대하

여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中間責任을 特殊不法行爲라 한다. 危險責任은 가해자

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講學上 特殊不法行爲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238) 유류오염배상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23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40) 開港秩序法 제48조, 導船法 제41조, 船舶安全法 제24의2, 船舶職員法 제31조, 船

員法 제146조, 水路業務法 제38조, 航路標識法 제20조, 海上交通安全法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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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하여 海洋事故를 발생시켰을 경우 海事團束法規違反 부분에 대하여

는 海洋安全審判院의 懲戒處分과는 별도로 監督官廳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을 수 있다.24 1)

4 . 海 審法 上의 懲戒 와 刑 罰의 關係

통상 海洋事故가 발생하면 먼저 海洋警察官 등에 의하여 關係法令의 違反

有無에 대한 搜査가 착수되고, 이어 海洋安全審判院 調査官에 의하여 전혀

별도의 調査가 이루어진다. 海洋警察官 등에 의한 搜査는 국가가 범죄에 의

한 法益侵害에 대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방위하기 위한 수단인 刑罰權을 행

사하기 위한 것이고, 海洋安全審判院 調査官에 의한 調査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原因糾明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海洋安全審判院 調査

官에 의한 調査의 주목적이 海洋事故의 再發防止를 위한 原因糾明이라 하더

라도 海洋安全審判院의 審判結果에 따라 懲戒處分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責任追窮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海審法上의 懲戒도 사실상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制裁임에는 마찬가지

지만 大陸法系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 法體系 하에서는 刑法에 刑名이 있

는 法益剝奪만을 刑罰로 보고, 行政上 懲戒는 行政處分이라 하여 刑罰의 범

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刑罰과 行政上 懲戒를

竝科하더라도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船員社會에서 二重處罰이라는 주장이

대두하는 것은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제정으로 刑事責任이 緩和되어 있는

陸上交通과의 不均衡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立 法論

241) 예컨대, 海上交通安全法 제22조는 2척의 動力船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

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動力船은 서로 다른 선박의 左舷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進路를 右舷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56조는 이러한 航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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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刑 事責 任 緩 和의 必要 性

(1) 船員保護의 政策的 要求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海上企業의 繁昌與否에 달려있다 하여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海上企業이 國家經濟發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국가는 海上企業에 대하여 수많은 奬勵政策을 끊임없이 펼쳐 오고

있는데,242) 海運業이나 水産業으로 대표되는 海上企業은 선박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이 없다면 海上企業의 번영은

고사하고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船員職業은 항상 위험

과 어려움이 뒤따를 뿐 아니라 離家族性 또는 離社會性이 추가되므로 다른

여느 직업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勞動環境이 열악하다.243 ) 과거 絶對貧困으

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勞動環境의 良否를 따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報酬水準만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誘引할 수 있었다.

그러나 船員勞動市場은 강한 국제성으로 인하여 국내의 다른 職種의 賃金上

昇幅을 따를 수 없어 陸上勤勞者와의 賃金格差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絶對

貧困의 해소로 모두가 힘들고 위험한 직업을 기피하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

는 어떻게 優秀人力을 船員職業으로 誘引할 수 있느냐가 심각한 과제로 되

었다.244 )

船員職業에로의 誘引策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海

洋事故에 대한 刑事責任의 緩和로 刑罰의 負擔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245)

242) 岡庭 博, 海運の槪要, 成山堂書店, 1966, pp.155∼161 및 黑田英雄, 世界海運史,

成山堂書店, 1967, p .136 이하 참조.
243) 흔히 船員職業을 Dan ger , Difficulty , Dir ty의 3D에 離家族性 離社會性을 뜻하는

Dist an ce를 추가하여 4D業種이라고 한다.
244) 해양수산부, 業務便覽(1998), pp .102∼103에 의하면, 92년도에 83,948명이었던

乘船船員數가 97년도에는 56,363명으로 크게 감소한데 반해, 外國人 乘船船

員은 92년도에는 194명에 불과하던 것이 97년도에는 4,424명으로 대폭 증가하

였다. 또 같은 기간 海外就業船員은 22,591명에서 8,006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245) 최근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 선원 및 선박소유자, 해양 수산관련기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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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懲戒에 의한 海洋事故 抑止力의 代替

刑罰이 갖는 海洋事故 抑止力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능은 行政上 懲戒에서도 찾을 수 있다.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면허를 취소

하거나 業務停止 處分을 하는 行政懲戒는 고의 또는 직무상 과실로 海洋事

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를 선박의 運航 또는 導船業務로부터 逐

出시킨다는 점에서 保安的 機能이 있고, 그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여

고통을 주는 점에서 應報的 機能뿐만 아니라 豫防的 機能이 있기 때문에 형

벌의 상당부분을 代替하게 된다. 事故抑止力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형벌

은 過失犯에 대한 事故防止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應報的 觀點, 즉 不注意한

결과의 야기에 대하여 일반인이 어느 정도 刑罰에 처할 만한 비난을 느끼는

것이라는 관점에 중점이 주어지는 것이라 하겠다.246)

(3) 刑法의 非犯罪化 傾向

최근 刑事法學界에서는 이른바 非犯罪化(Decriminalization )에 관한 논

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非犯罪化 理論은 종래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형

법의 規制對象에서 제외하려는 이론으로 刑法이 개인의 私生活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刑罰權行使의 한계를 현대의 價値意識 변화에 맞

추어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며, 刑法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도덕이

나 사회적 윤리에의 간섭을 억제해야 된다는 태도 등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247) 實定法體系와는 달리 우리 나라 선원사회 구성원들에게는

海洋事故가 犯罪라는 認識이 상당히 희박한 실정이다.248)

非犯罪化 理論은 刑事立法過程에서 주로 작용하지만 法解釋에서도 縮小解

자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海洋事故 發生時

刑事責任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民事責任과 懲戒責任은

각 26% , 會社의 問責은 11%로 나타났다.
246) 同旨; 西原春夫, 交通事故と過失の認定, 成文堂, 1975, p .7.
247) 李炯碩, 刑事政策, 校書館, 1993, pp.244∼246에서는 ①刑法의 自由化 人格化 ②

一般豫防 ③ 刑事司法經濟 ④刑法의 民主化를 非犯罪化의 근거로 들고 있다.
248) 최근 釜山地方海洋安全審判院이 선원 및 선박소유자, 해양수산관련기관 관계자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設問調査에서 응답자의 16% (21명)만이 海洋事故의

犯罪性을 인정한 반면, 45% (59명)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39% (52명)는 중대한 사고나 人命損傷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되는 것으로 생

각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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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의 논리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종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刑法은 도덕의 최저기준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단지 現實的 侵害에 대처

하는 實力的 手段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道路交通法에 犯則行

爲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여 일정한 交通規

則違反行爲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警察署長의 通告處分에 따라 임의로 犯

則金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면 그러한 違反行爲에 규정된 刑罰을 免

하게 하는 방법으로 行政秩序罰인 過怠料處分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交通犯罪의 사실상의 非犯罪化를 꾀하고 있으며,249) 海上交

通에 있어서도 道路交通法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海上交通安全法이나 開港

秩序法에서 海上交通規則違反 행위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犯罪化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過怠料處分하도록 규정하고, 過怠料를 目錄化하

고 있는 점에서 海上交通犯罪의 非犯罪化를 찾아 볼 수 있다.

(4) 交通事故處理特例法과의 衡平性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은 死亡事故와 일정한 處罰事由250)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害者의 意思에 반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는 交通事故 惹起者 중 비교적 非難可能性이 낮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와의 합의 또는 보험 등의 가입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

히 보상되는 것을 조건으로 犯罪性을 인정하면서도 刑事處罰의 범위에서 제

외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被害回復을 촉구하고 운전자를 刑罰의 부담

249) 우리 道路交通法上 犯則行爲는 외국의 立法例처럼 처음부터 일정 交通規則違反

行爲를 非犯罪化하고, 이에 대하여 刑罰 대신 過怠料를 과하고 있는 것 (소위

非犯罪化+非刑罰化)이 아니라 이러한 違反行爲를 범죄로 규정하되 (소위 犯罪

化), 다만 그 처리에 있어서 特例를 두어 刑法上의 犯罪와 行政法上의 秩序違反

行爲,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춘 中間的 制裁形式이라 부를 수 있다 (孫基植, 交

通犯罪에 관한 刑事法的 硏究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85, p .37.).
250) 이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및 아래 10가지에 해당

하는 경우이다.

①指示違反 ②中央線侵犯 등 ③제한속도위반 (시속 20㎞를 초과한 경우) ④앞지

르기 위반 ⑤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違反 ⑦무

면허운전 ⑧음주운전 및 약물복용후 운전 ⑨步道侵犯 또는 步道橫斷方法違反

⑩승객에 대한 墜落防止義務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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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自家運轉 등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대중화시키

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251) 지나치게 合目的性에 치우쳐

衡平性이 缺如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는데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여 선박

이 침몰되었다면 선장은 氣象把握을 철저히 하여 미리 안전한 곳으로 避航

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注意義務를 違反한 것이 되겠지만 사고발생원인

에는 태풍이라는 自然現象的 요소가 크게 개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海洋事故는 그 특성상 人爲的 事實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현상, 물리

화학적 현상은 물론 선박 이외의 경제적 사회적 사실 및 우발적 요인 등이

單獨的으로 또는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運航者의 과

실이 海洋事故發生의 원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陸上交通關與者의 그것에

비하여 非難可能性이 훨씬 낮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에는

고도의 技術이 요구되므로 구체적 상황에 직면한 船舶運航者가 스스로 구체

적인 注意義務의 내용을 판단하여 당시의 정황에 합당한 행위를 취하는 것

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注意義務의 程度가

높고 사고의 개연성이 많은 陸上交通關與者에게는 刑事處罰의 범위에서 제

외시키면서 船舶運航者에 대해서는 엄한 過失責任을 묻는다는 것은 衡平性

에 어긋난다 하겠다.

(5) 刑事政策的 必要性

1) 뺑소니事故의 예방

刑事處罰의 輕減은 소위 뺑소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刑事政策的인

관점에서도 요구된다. 過失犯에 대한 엄한 처벌은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行爲

者에게 사고의 은폐를 강하게 유혹하게 된다. 要救難船舶은 孤立無援의 상태

에 있기 때문에 遺棄될 경우, 육상의 교통사고와는 달리 많은 인명의 손상이

따르게 되므로 船員法은 船舶衝突時의 措置義務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通常의 輕過失이나 業務上의

輕過失로 船舶衝突事故를 발생시켜도 刑事處罰을 받을 염려가 없어진다면

251)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

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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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할 이유도 줄어들기 때문에 海洋事故에 대한 非犯罪化 또는 非刑罰化

는 오히려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順機能을 하게 될 것이다.

2) 刑事司法經濟

범죄의 증가는 刑事事件의 폭주를 불러와 법원 검찰 경찰 등 刑事

司法에 직접 간접으로 종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줘 重한

犯罪에 집중되어야 할 搜査 訴追 裁判活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迅速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재판 역시 형식적이

고 피상적으로 흐르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行刑의 矯正理念까지 空虛化될

위험성이 높다. 한정된 인력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侵害法益이 경미하거나 非難可能性이 낮은 범죄에 대하여는252) 刑罰

로부터 제외시켜 刑事司法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 懲 戒廢 止 主 張에 대한 檢討

(1) 懲戒制度 廢止의 當爲性

海洋安全審判院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海洋事故의 原因糾明에 치중하

고 海洋事故를 야기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극히 制限的으

로 실시하거나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253) 이러한 주장은

海審法 제1조에 규정된 立法目的과 不合致하며, 海洋事故를 야기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는 懲戒責任과는 별도로 刑事責任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二

重處罰의 危險性이 따른다는 것을 그 理論的 背景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1997년 10월 27일 國際海事機構(IMO) 제20차 總會에서 채

택된 海洋事故調査코드(Code for the Investigation of Marine accident and

Incidents ) 역시 海洋事故의 조사는 유사한 사고의 再發防止에 그 목적이 있

으므로 海洋事故의 조사는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發生狀況, 發生原因

및 寄與要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수집된 證據를 분석하여 再發防止를 위한

교훈을 얻는데 초점을 모아야지 결코 責任과 過失比率을 결정하는데 비중을

252) 釜山地方檢察廳, 海洋犯罪白書, 1997, p .251에 의하면, 1990∼1996. 11. 사이에 발

생한 海洋事故와 관련하여 검거된 刑事被疑者 2,671명 중 拘束處理된 자는 117

명으로 4.4%에 불과하다.
253) 黃錫甲 외, 전게논문, p .174., 森 淸, 전게서, pp .5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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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海洋事故는 物的 證據의 확보가 곤란

하기 때문에 직접 海洋事故를 경험한 海洋事故關聯者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海洋事故에 대한 조사가 이들의 責任과 過失比率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실을 陳述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海洋事故關聯者

에게 그러한 부담을 덜어 줘 진실을 陳述하도록 誘導함으로써, 實體的 眞實

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檢討

1) 立法目的 不合致의 問題

海洋安全審判은 이미 발생한 海洋事故로부터 再發防止를 위한 敎訓

을 찾아 海上交通安全確保에 관한 國家施策에 반영할 수 있도록 海洋事故의

원인규명을 제1차적 임무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해상에 있어서 인

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處分으로 海上交通安全의 確保

라는 立法目的을 도달할 수 있다면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 소위 海難審判

主義와 海員審判主義254)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價値選擇

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체계와 문화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海員審判主義를 채택

하고 있는 나라가 없지 않을 뿐 아니라255)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制度를 갖고 있다.

2) 二重處罰 危險性의 問題

刑法에 刑名이 있는 法益剝奪만을 刑罰로 보는 우리의 法體系 아래

서 行政處分은 刑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刑罰과 行

政處分을 竝科하더라도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海洋事

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양자가 竝科되고 있는 경우는 얼마

든지 있다.256) 다만, 다른 방법에 의하여 刑事處罰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

254) 森 淸, 전게서, pp .412∼419에서는 海洋事故 그 자체를 海洋安全審判의 객체로

하는 立法主義를 海難審判主義, 海洋事故를 야기시킨 사람의 행위를 海洋安全

審判의 객체로 하는 立法主義를 海員審判主義라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255) 海員審判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海岸警備隊 行政法判事에 의한

懲戒審判)과 프랑스를 들 수 있으며, 과거 일본의 海員懲戒法도 海員審判主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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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중첩적으로 制裁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선원

을 보호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책임을 緩和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行政懲戒를 폐

지하기보다는 刑事處罰을 완화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3) 海洋事故調査코드와의 調和 問題

國際海事機構가 채택한 海洋事故調査코드의 책임이나 過失比率의

결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海上交通安全確保를 위한 國家

施策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海洋事故의 調査結果는 國家機關의

公式的 意見으로서 공개되고, 그 내용은 海洋事故關聯者의 過失認定의 基礎

가 되기 때문에 民 刑事節次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257 )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하면 海洋事故調査의 原則을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懲戒制度 存置의 當爲性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行政懲戒에 의한 海洋事故 抑止力의 代

替可能性, 非犯罪化의 경향, 交通事故處理特例法과의 衡平性의 문제 등으로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刑罰의 緩和가 요구된다. 刑罰이 완화됨으로써 저하

될 수 있는 海洋事故에 대한 抑止力은 行政懲戒, 民事賠償 등에 의하여 代替

될 수 있지만 民事賠償에 의한 事故抑止力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行政

懲戒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刑事節次와 海洋安全審判은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다. 海洋安全審判에서

는 刑事節次에서와 같은 加害者나 被害者라는 개념을 떠나 海洋事故關聯者

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주로 行爲者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징계

하므로 법규를 준수하고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行爲한 海洋事故關聯者는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258) 오직 海洋事故防止라는 측면에서만 본

256) 陸上交通事故의 경우에도 運轉者에게 民 刑事上의 책임과 함께 行政上 懲戒責

任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交通事故의 경우에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에 의하여 刑事處罰이 制限的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57) 미국 聯邦交通安全委員會 (NT SB )는 懲戒目的이 아니라 原因糾明목적으로 각종

교통사고에 대하여 調査하지만, 최근 건설교통부가 97. 8. 6. 괌의 아가냐空港

착륙중 발생한 대한항공 KE801편 墜落事件에 대하여 이 위원회의 調査結果를

바탕으로 대한항공에 대하여 징계한 것과 같이 각종 책임의 基礎資料로서 활용

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58) 이 경우 해상교통에서 信賴의 原則 이 크게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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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刑事處罰보다 行政懲戒가 훨씬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海技專門家로 구성된 海洋安全審判院 調査官 審判官은

전적으로 海洋事故에 대해서만 調査 審理하기 때문에 專門性, 技術性이 높아

선원들의 情緖와 背馳되는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3 . 刑 事責 任의 緩和 와 懲 戒責 任의 强化

海洋事故에 대하여 刑罰이라는 制裁를 가하는 것은 고의는 물론 비록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規範違反性 또는 非難可能性이 인정되고, 이와

아울러 사람의 생명 신체, 社會公共의 안녕 질서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

문이다. 그러나 刑罰에 의한 社會規制는 刑罰權 발동이 가져오는 폐해가 적

지 아니하므로259) 가능한 한 非刑法的 統制, 즉 行政節次나 民事節次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사회를 統制하거

나 防禦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最後手段으로서 刑罰權을 발동하여야 한

다. 그 때문에 소위 非犯罪化 理論이 등장하고 있으나 지나친 非犯罪化나 非

刑罰化는 오히려 국가의 국민에 대한 保護義務 또는 범죄에 대한 刑罰義務

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국민생활의 안녕 질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治

安不在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갖는 順機能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海上交通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천태만상의 특별한 위험

을 수반하고 있는 데다 선원의 과실은 곧 자신의 生命 身體에도 위험을 일

으키기 때문에 굳이 刑罰로서 威 하지 않더라도 注意義務를 태만히 할 우

려가 적고, 刑罰의 중요기능인 事故抑止機能은 行政懲戒, 民事賠償 등에 의

하여 상당 부분 代替될 수 있다.

따라서 海洋事故가 갖는 특성, 선원을 보호하여야 할 海洋水産政策上의 必

要性, 非難可能性의 程度, 保護法益의 輕重 등을 較量하여 海洋事故에 따른

刑事處罰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 海洋事故에 대한 刑事處罰方向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59) 과도한 犯罪化와 刑罰權의 행사는 그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惡과 犯罪를 의미

할 수 있으므로……(任 雄, 非犯罪化의 理論, 法文社, 199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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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①현행 交通事故處理特例法과 유사한 가칭 海洋事故處理特例法을 제

정하여 侵害法益이 경미한 일부 海洋事故에 대하여는 被害者 補償을 전제로

非刑罰化하거나 ②海洋事故와 관련한 각종 범죄, 즉 交通妨害의 罪 중 業務

上過失船舶損壞罪, 業務上過失船舶埋沒罪와 業務上過失致傷罪, 業務上失火罪

등을 선원의 服務 및 紀律에 관한 特別法인 船員法260) 또는 海上交通安全에

관한 特別法인 海上交通安全法에 수용하여 刑事責任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범죄를 船員法 또는 海上交通安全法에 수용하는 것은 構成要件을

특정하여야 할 立法技術上의 요청 외에도 海技士나 導船士가 되려면 반드시

船員法 및 海上交通安全法을 履修하여야 하므로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레 이

러한 범죄의 構成要件 및 效果 등을 수업, 海洋事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附隨的 效果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海洋事故와 관련한 각종 犯罪의 構成要件으로는 ①死亡事故와 海洋

事故를 발생시킨 뒤 필요한 救護措置를 취함이 없이 逃走한 事故 이외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刑事處罰하고, 通常의 過失이나 業務上 輕過失

로 인하여 발생하는 海洋事故에 대해서는 非刑罰化하는 방안과 ②交通事故

處理特例法의 例에 따라 모든 경우를 犯罪化하되, 死亡事故, 海洋事故를 발

생시킨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경우 및 특히 重大한 過

失로 인하여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경우 이외에는 被害者 補償을 전제로 反

意思不罰罪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속

한 被害者 救濟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交通事故處理特例法에 규정

되어 있는 10개항과 같은 處罰事由가 되는 重過失을 결정하여야 할 어려움

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261)

셋째, 刑事處罰의 緩和에 따르는 海洋事故抑止力의 低下는 行政懲戒의 强

化로 이를 代替하여야 한다. 海上交通安全의 確保를 위해서는 海上交通環境

의 整備, 海上交通의 規制 및 安全敎育의 强化 등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방

260) 이 법은 선원의 職務, 服務, 勤勞條件의 基準, 職業安定 및 敎育 訓練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船內秩序를 유지하고 선원의 基本的 生活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의 資質向上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선원법 제1조), 勞動法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261) 海上交通은 강한 國際性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만 통용되는 重過失을 類

型化시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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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海上交通規制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海洋安全審判院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制度는 이러한 規制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海洋安全審判院의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는 지나치게 溫情主義로 운용

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262) 海洋事故의 豫防을 위해서는 海洋安全審判院의

行政懲戒 외에도 海上交通關與者의 犯則行爲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

하다.

제 7장 結 論

海洋安全審判은 국가가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海事裁判(Admiralty )의 일종으로서,263) 海洋安全審判院은 海上

交通安全確保에 관한 국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발생한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하여 海洋事故의 豫防에 필요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海洋事故의 발생원인을 규명한 결과 海洋事故關聯者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해 海洋事故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사람이 海技士 또는 導船士일 때에는 懲戒罰을 가하기

도 하고 海技士 또는 導船士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是正 또는 改善을 勸

告하거나 命令하는 방법으로 海上交通安全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제2차적

임무로 한다. 이와 같은 임무의 수행에는 고도의 海技技術과 海上交通 關聯

法規에 대한 解釋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法規解釋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法理念을 구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海洋事故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 또는 재화를 해쳐 타인에게 財産的, 精神的 損害를 가하게

되므로 利害關係人 사이에 분쟁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바, 이들의 분쟁을 평

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利害關係人에 대한 過失比率을 判定해 주기도 한

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海洋安全審判院은 航海者(Navigator )인 동시에 立法

262) 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 海難審判事例集 (1998), p .569에 따르면 93∼ 97 사

이의 전체 懲戒件數 1,816건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譴責處分이 776건으로

42.7%에 이른다.
263) 飯田忠雄, 海上警察權論, 成山堂書店, 1961,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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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Law Maker )이면서 審判者(Judge)이기도 하다.

海審法의 保護法益은 海洋事故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고 社會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유지하는데 있고, 海洋安

全審判은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海洋事故의 原因糾明과 事故防止를 위한 對策의 마련만이 海

洋安全審判의 모두라 생각하고 海洋事故의 발생에 책임 있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規定을 경시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海洋安全審判은 하나의 審判節次를 통하여 다양한 法的, 事實的 效果를 가

져오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複合的 機能과

役割이 서로 相衝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立法目的과 社會的 機

能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서로의 조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原因糾明裁決, 懲戒裁決 및 利害關係人에 대한 過失配分의 경우 등

을 각각 분리하여 각 裁決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多元的 構圖 속에서

因果關係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즉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할 때에는

최대한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도록 因果關係의 연결고리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반하여,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의 責任範圍를 가능한 한 축소시켜 이

들에 대한 부당한 權益侵害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海洋事故의 발생에 책임 있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는 그

선박의 過失比率을 配分하는 것과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

문에 海洋安全審判院의 裁決에 나타난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量만으로

過失比率을 추정하는 방법은 止揚되어야 할 뿐 아니라 海洋事故關聯者의 懲

戒責任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둘째, 懲戒對象이 되는 行爲의 要件, 즉 海洋事故關聯者의 職務上 故意 過

失의 認定에는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 및 責任性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解

釋하여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부당한 權益侵害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海技士 또는 導船士의 행위가 비록 懲戒對象이 되는 行爲로서의 構成要件을

충족시키더라도 違法性이 없거나, 違法性까지 인정되더라도 다시 責任性을

따져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懲戒하여서는 아니 된다.

海洋安全審判院의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의 성질에 대하여는 異

論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懲戒罰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는 責任主義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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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적용되지 않는 豫防措置로서의 성격도 포함된다. 특히 심한 技能不足으

로 향후 유사한 海洋事故를 재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海技士 또

는 導船士 免許를 取消하여 船舶運航 등의 업무로부터 退出시켜 海上交通安

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등이 그것인데, 再發危險性의 여부를 實證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海技士 또는 導船士들은

돌이킬 수 없는 權益侵害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豫防的 措置로써

행하는 懲戒는 比例의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再發危險性을 판단할

때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職務上 故意 過失의 인정에 필요한 注意義務의 내용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法律規定으로 類型化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社會的 相當性에 따라 客觀的 具體的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 審

判院에 광범위한 裁量權이 주어지기 때문에 審判院의 恣意性이 개재될 위험

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

로 과실을 구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普遍妥當性 있는 注意義務의 내용의 정

립이 요구된다.

셋째, 海洋事故를 발생시킨 海技士 또는 導船士에 대한 懲戒는 그들의 완

전한 직무수행을 강제하여 海上交通安全을 도모하고자 하는 矯正的, 豫防措

置的 行政處分이다. 책임은 행위에 대한 非難可能性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에

의한 결과의 발생을 핵심으로 하는데, 결과의 대소는 偶然性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懲戒量定의 기준으로는 行爲重視主義가 바람직하다. 그

러나 結果發生에 비록 偶然性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行爲者에

게 歸責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의 경중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救難措置, 損害賠償의 여부, 再發可能性 및 被害者의 過失程

度 등도 懲戒量定要素에 포함시킨다면 사고후의 적극적인 救護措置나 신속

한 被害回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海洋安全審判은 關係機關으로 하여금 海洋事故의 再發防止對策을 마

련할 수 있도록 海洋事故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陸上交通에서 無人團束카메라의 설치로 交通事

故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264) 海上交通關與者에 대한 規制

264) 無人團束裝備에 의한 過速團束强化로 過速事故에 의한 死亡者도 41.3%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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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海洋事故의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制度는 이러한 規制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海洋事故關聯者에 대한 懲戒制度를 지

나치게 溫情主義로 운용하여 이러한 立法趣旨를 形骸化시켜서는 아니 되며,

海洋事故의 예방을 위해서는 海審法上 行政懲戒 이외에도 海上交通關與者의

犯則行爲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끝으로, 海洋事故의 발생에 책임 있는 船員은 海審法에 따른 懲戒責任 외

에도 刑事上, 民事上 및 勤勞契約上의 責任이 중첩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海洋事故는 海上特有의 危險 속

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非難可能性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선

원의 과실은 곧 자신의 생명 신체에도 위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刑罰로서 威 하지 않더라도 주의를 태만히 할 우려가 적다 할 수 있으며,

열악한 勤勞環境으로 인하여 모두가 선원이 되기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優秀人力을 船員職業으로 유인해 내어야 할 정책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海洋事故의 발생에 책임 있는 선원에 대한 刑事處罰은 이와 같은

海洋事故의 特性, 船員人力確保의 政策的 必要性, 非難可能性의 程度, 保護法

益의 重要性 등을 較量하여 이를 輕減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刑法典에 규정되어 있는 海洋事故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犯

罪, 즉 交通妨害罪 중 業務上過失船舶損壞罪, 業務上過失船舶埋沒罪와 業務

上過失致傷罪, 業務上失火罪 등을 선원의 服務 및 紀律에 관한 特別法인 船

員法 또는 海上交通安全에 관한 特別法인 海上交通安全法에 수용하거나 交

通事故處理特例法의 예에 따라 가칭 海洋事故處理特例法을 制定하여 死亡事

故 및 사고 후 필요한 救護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逃走한 경우 이외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刑事處罰하도록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通常의 過失 또는 業務上 輕過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海洋事故에 대한 事故

抑止力은 行政懲戒나 民事責任 등으로 代替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나 감소하였다(김종호, 사망자, 작년 비해 29.3%감소 , 신호등 ( 98. 8월호), 도로

교통안전협회, p .6.).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過速團束카메라가 설치되어 交通事故가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다(조남건, 안전운전을 위하여 예고정보는 꼭 필요 , 월간교통 ( 99. 6

월호), 교통개발연구원,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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